


2013-PR-29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ments of Legally Mandated Water 
Plans in Korea



연구진

공동연구

서울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조용모

홍미진

김성우

박경문

이기영

송미영

조은희

한송희

전만식

김문숙

배명순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원

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환경연구실 연구원

환경연구실 연구원

연구Ⅰ본부 연구위원

연구Ⅰ본부 연구원

공간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5개시·도 연구원의 정책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3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물관련 법이 총 20개가 되면서 국토

교통부와 환경부 간 기존 업무의 중복과 상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문제점을 지자체 차원에서 정리 분석

하고 이들 계획의 통합 및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을 모두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 연구는 

환경부의 수질과 상하수도 분야를 타 분야에 비해 상세하게 다루었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분야와 안전행정부의 소하천 및 방재분야는 주요 

쟁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1 2 내용 및 방법

기존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들 간의 관계와 이들 계획의 수립, 시행과정

에서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을 정리하는 한편, 국가차원에서 이들 법정계

획의 체계,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정계획으

로 수립되는 하위계획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해결 혹은 해소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다. 

또한 예산 측면에서 현실성 없는 계획의 난립과 시행의무화를 강요, 권

장하는 현재 체제의 조율·조정도 염두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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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으로는 기존 법정계획 간 통합·조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 논

리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였고  수립된 계획 승인, 시행과정의 문

제점과 그 해결 방안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2 1 법정계획 수립현황

2 1 1 주요 법정계획

이 연구는 23개의 법정계획 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할 법률을 중심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물환경계획 중 핵심적이고 

쟁점이 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계획기조, 계획수립주체, 계획 체계를 부

록1에 정리하였다. 물관련 법정계획은 계획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

고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수단을 정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대부분 하나의 법률하에 하나의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하천법｣과 환경부의 ｢수질및수생태계보

전에관한법률｣하에 각각 3개 법정계획의 수립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이 

두 법이 수량과 수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법임을 알 수 있다.

2 1 2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현황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은 23개인데,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는 하

위계획까지 포함하면 총 40개 이상의 계획이 있다. 이 중 국가차원에서 수

립하는 10개의 법정계획과 특·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15개 

법정계획에 한하여 검토하였다. 특·광역시와 도의 계획수립을 비교해 보면 

특·광역시는 11개의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도는 6개의 계획을 수립한다. 

특·광역시는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처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있어 도에 비해 법정계획 수립 수가 많다. 이 

계획들은 공간적 범위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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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법정계획 수립 담당체계

1)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물관련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환경부의 물

환경정책국이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

수관리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총 4개의 계

획수립에 관여하며, 환경부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

책 등 총 7개의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1 중앙정부 물환경 관련 업무 조직도

2) 5개 시·도 물환경 관리체계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는 물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중앙정부

의 형태와 비슷하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물관련 업무 효율화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여 대응하고 있다. 

한강수계 5개 시·도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관련 계획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정하게 하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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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업무가 아닌 중앙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단순 수행자의 역할이

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2 물환경 관련계획의 수립체계 문제점

2 2 1 개별계획의 문제점

본문에서 제시한 개별개획의 문제점 중 주요 법정계획의 문제점은 다음

과 같다.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물수요가 과도하게 예측되어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환경부

를 비롯한 타 부서와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하천환경 계획이나 

물 산업 등 타 부서와의 사업추진 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2) 물재이용계획

물재이용관련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시행계

획, 물재이용계획에 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수립되어 있다. 이로 인해 물

재이용관련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물재이용사

업 중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제외하고 물재이용 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빗물이용, 중수도 관련 사업은 타 부서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현

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물환경관리계획

시·군 및 광역 행정기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이는 행정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예산 과다의 부담을 발생시킨다. 행정력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용역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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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계획 수립 시 현황의 내용에 중복이 많고 천편일률적인 것도 문제이

다. 또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수질개선 계획과 수생태계 분야 계획의 수

립이 미흡하고, 계획의 대부분이 수질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4) 오염총량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기조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

민지원이며, 지역의 개발계획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고, 지역의 개발계획 때문에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 및 삭감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계획을 조사하

고, 개발부하량을 산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큰 것이 문제이다.

2 2 2 관련계획 간 문제점

1) 계획의 난립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물관련 법정계획이 국가차원에서 수립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시행계획, 이행계획, 소권역 계획 등의 이름으로 각종 

하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표 1은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주기를 보여

주고 있는데 단일법정계획 수립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관

련 법정계획들이 난립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행정적 혹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 분 매 10년 매 5년 매 3년 매 1년

대권역 기본계획 수정계획 - -

중권역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중간평가
(연동계획)

이행평가

소권역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 -

주 : 김포시는 임진강합류점 등 6개의 소권역에 대하여 2017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임.

표 1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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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간 중복

또한, 물관련 법정계획은 동일부처 내 혹은 부처 간의 계획 수립 시 경계

가 분명하지 않고 공조체제가 미흡하여 업무의 중복과 상충이 일어나고 

있다.

3) 계획 간 상충 및 연계 미흡

물환경관리계획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주요 지점별 목표수질과 

목표연도를 비교하였다. 한강수계에서 주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팔

당댐, 경안천, 한탄강 등에 대한 목표수질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구분 한강대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비고

목표수질
(BOD)

목표연도 목표수질
(BOD)

목표연도

팔당댐 Ia(1mg/L 이하) 2015 1.1mg/L 2020 팔당댐2

경안천 Ⅲ(5mg/L 이하) 2015 2.7mg/L 2020 경안B

한탄강 Ib(2mg/L 이하) 2015 3.3mg/L 2020 한탄B

표 2  물관리 계획별 목표수질 비교

또한, 실제 법령시행 이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물재이용관리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은 수립시기 및 기준연도가 

서로 상이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수수요량 산정 시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재이용과 물수요관리와 관련 있는 목표수

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4) 하향식, 경직된 계획 기조 

오염총량관리 계획과 관련해 현행 법령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 부재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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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중앙정부의 하향식 방식은 유역 내 이해당사자 중심의 유역관리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립과정 및 적용과정에 문

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처럼 현행 수질관리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

는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수계별 최상위 계획의 부재로 인해 수질관리효

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5) 계획 수립만 하고 실질적 이행은 불가능한 체제

소하천정비계획, 가축분뇨관리계획, 물환경관리계획, 하수도계획, 물

수요관리계획 등의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의 

집행은 현장 여건상 불가능하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사업비의 반영이 예산에서 이루어지지 않

아 계획기간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계획수립만 되는 경우도 있

다. 이렇게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법정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여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6) 과도한 법정계획의 의무강제 및 지방재정 부담 과다

현재 물환경 관련 계획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중앙정부 계획은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을 0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

어 있으며, 지방정부 계획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을 0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물환경 관련 계획은 계획수립

자 모두가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2 3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2 3 1 설문분석

관련전문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 그림 2와 같이 중복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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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20년 이상인 경우 응답자 모두가 동의하고, 자문 및 수립 횟수

가 5회 이상의 경우 28%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계획 간 중복성에 대

해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과 같이 중복성을 가지는 

계획들의 통·폐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업무경력과 자문 및 수립횟수에 

상관없이 실현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실현 가능하다는 응답이 전체

의 84%를 차지하였다.

그림 2 계획 간 중복성에 대한 공감 정도

       

그림 3 통·폐합 실현가능성

2 3 2 시사점

현재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수는 대부분 ‘많다’고 공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관련 법정계획의 

통·폐합’이 제안된 대안 중 압도적 1위였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86%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 중 통·폐합이 가능한 계획들에 대해서는 지하수

계획 간 통·폐합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고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와 관

련된 계획 4개, 수생태계획 3개 통·폐합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물이용

과 관련된 ‘물재이용관리·기본계획’ 등 6개 계획의 그룹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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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정책제언

3 1 여건변화

여건변화

◦한강유역 특성과 기후 
변화로 인한 여건변화

◦연 강수량의 증가와 풍수·갈수기의 차이 심화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하천유역의 불투수층 확대
◦규제와 감시가 느슨해 상류수원의 오염원 급증
◦상류유역의 하수처리장 증가와 산림으로 인해 난분해성 물질 증가

◦수량과 수질이 분리 
·고착된 물환경관리 
체제

◦수량과 수질분리 체제의 고착화 심화
◦세분화된 계획으로 오히려 재정의 비효율 초래
◦부처(서)별 이기주의에 근간한 물환경 계획의 모럴해저드 

◦물환경 관리체계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한 
요구가 급증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에 지역의 역할 강화 반영 필요
◦유역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물이용부담금체제의 개편 요구 증가

◦미래지향적 물환경 
관리체제의 구축이 
요구

◦새로운 한강상수원 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계획이 요구
◦수질수량부문 물관리를 위해 집행·관리기관의 우선 통합화 필요

표 3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여건변화 

3 2 기본 및 세부방향 

물환경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제시

하였다. 첫째, 난립 중복된 물환경 법정계획을 통·폐합으로 정비, 둘째, 

유역관리에 기반을 둔 계획으로 수립, 셋째, 지자체의 행·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계획수립, 넷째,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재편이 그것이다. 

그림 4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기본 및 세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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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합리적인 개선방안

3 3 1 총괄 개선방안

물환경 법정계획의 개선을 위한 총괄개선방안은 기본 및 세부방향과 연

계하여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 방안

▫ 난립 중복된 물환경 법정계획을 
통·폐합으로 정비

⇒ ∙ 유사계획의 통·폐합
∙ 계획 간 위계 정립 및 조정
∙ 연계성 확보 방안
∙ 선별적 계획 수립
∙ 계획 내용, 목표 연도, 범위 등 통일

▫ 유역관리에 기반을 둔 계획으로 
수립

⇒ ∙ 유역을 중심으로 한 계획 수립
∙ 수질관리를 위한 유역의 통합
∙ 유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역주민, 유역환경청)
∙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

▫ 지자체의 행·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목표연도 중심의 이행 및 평가체계로 전환
∙ 사업집행까지 고려한 계획 수립

▫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재편 ⇒ ∙ 부처 및 부서 간 중복계획의 스크린 시스템 확보
∙ 유지관리 효율성을 목표로 계획수립
∙ 계획수립 비용 간 편차 조정 및 재검토
∙ 과학적인 자료수집 체계 확보
∙ 기초자료 공유 가능한 DB체계 확보
∙ 기술적 지침의 일관성 확보
∙ 법정계획의 검토 및 승인과정의 심의 절차 제도화

표 4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개선방안

3 3 2 계획 간 통합방안

각종 물관련계획 참여 경험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물관련 법정계획을 

수질부문은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 이수부문은 물수급기본계획(가

칭), 치수부문은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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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으로 통합

이 안은 수질관련 법정계획의 중복과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내

용이 80% 이상 유사하고 (그림 5), 상충문제가 있는 중권역 물환경관리

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유역하수도계획과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하위계획인 비점오염원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그림 5  물환경관리계획, 유역하수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유사내용

2) 물수급기본계획(가칭)으로 통합

이 안은 현행 물재이용·물수요·수도정비 등의 이수 관련 법정계획을 물

수급 법정계획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전국물수급종합계획(가칭)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물

수급 현황에 기초하고 향후 물재이용과 물수요관리를 고려하여 국가차

원의 물수요 및 물공급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 성격의 최상위

계획으로 환경부장관이 수립주체이다. 이 안은 이러한 계획을 행정계획 

성격의 기본계획과 기술용역 성격의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방안이다.

3)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칭)으로 통합

치수 분야에서 중복과 혼선 문제는 유역별로 선별해 수립토록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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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별로 수립해야 하는 하천기본계획의 대상지역

이 겹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이 안은 기존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을 국내 수자원 전반에 걸친 선언적 전략계획이라는 위상으로 

최상위 계획으로 자리하게 하고 그 하위에 하천권역별로 유역종합수자

원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방안이다. 

4) 계획수립 과정의 개선 방안  

전반적으로 물관련 계획의 승인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반면, 승인

을 받더라도 타 계획과의 상충으로 인해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

다. 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법 적용 기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련 계획 수립이라는 프

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유사한 물관리 계획을 다량 생산하

는 것보다 유역단위에서의 일을 창출해 내고, 통일된 유역도를 만들며, 

유용한 자료를 생산해 내는 것이 물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

고 지방정부와 상생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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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물관련 법은 1960년대에 「하천법」, 「수도법」, 「하수도법」 

및 「풍수대책법」 등 4개의 법에서 출발하였다. 이 법들은 1980년대까지 

물관련 제도의 기본 골격을 이루었다가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 물의 이용 

및 관리정책이 세분화되면서 11개의 법으로 분화되었다. 이는 생활수준

의 향상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

였다. 2000년대에는 4대강별로 수계법이 제정되는 등으로 국내 물관련 

법은 총 20개가 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기존 업무가 중복과 

상충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법에 의해 수립되는 중앙정부의 법정계획들

은 현재 23개에 달한다. 이러한 법정계획 때문에 지방정부는 국가 계획

의 하위 계획들을 수립 추진해야할 책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과거에도 물관련 예산이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

지나 경제, 일자리 문제 등에 밀려 국가는 물론 지자체가 물 분야에 할당

할 수 있는 예산의 몫은 더욱 제한적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과 물관

련 법정계획의 중복 상충 현실을 감안하면 부처 간 혹은 부처 내 업무 조

정이나 법정계획의 통·폐합 등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정계획들의 수립과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추산해보면 

이들 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다. 경기도는 상하수도 보급률이 각각 97.5%와 91.3%, 국가하천 정비

율이 90%에 달한다. 이는 기존 제도의 테두리에서 제안된 대부분 사업

들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관련 정책의 변환 시기가 도달했음

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재정여건 악화가 실제로 지자체를 압

박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국내 물관련 법체계의 정비 필요성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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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시급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논의는 기존 계획의 실효성과 효과에 대

한 반성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물 관리 체제를 가지는 일

본도 상하수도 및 하천정비 관련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장기적 국가계획을 더 이상 수립하지 않고, 필요하면 

지방정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이 연구는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문제점을 지자체 차원에서 정리 분석

하고 이들 계획의 통합 및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물관련 

업무를 보다 통합적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 방향이다. 다만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을 모두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 연구는 환경부의 수질과 상하수도 분야를 타 분야에 비해 상세

하게 다루었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분야와 안전행정부의 소하천 및 방

재분야는 주요 쟁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2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내용적으로는 물환경 관련 법제 및 계획 중 환경부와 국토교

통부가 주관이 되는 계획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적으로는 한강수계

를 중심으로 하였다. 우선 관련 계획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 수립 과

정에서의 문제와 체계상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해외 사례 중에서는 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만을 참고하였고, 타 국가 사례는 관련 위계

와 체계 등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참고하지 않았다. 다만 국내 문

제점을 현실감 있게 소개하기 위해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

하였다. 정리된 내용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점과 대안

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5개 시·도 공동 연구진들의 내부 의견을 종

합하여 개선방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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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은 기존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들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지

만 상세한 내용들은 환경부의 물환경 법정계획인 수질오염총량관리계

획과 상하수도 계획, 물 수요와 물 재이용 계획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

다. 이들 계획의 수립, 시행과정에서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을 정리하는 

한편, 국가차원에서 이들 법정계획의 체계,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는 하위계획들이 제대로 실현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해결 혹은 해소방안이 무엇인지를 고

민하였다. 또한 예산 측면에서 현실성 없는 계획의 난립과 시행의무화를 

강요, 권장하는 현재 체제의 조율·조정도 염두에 두었다. 정책대안으로

는 기존 법정계획 간 통합·조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 논리적 근거는 무

엇인지를 검토하였고 물환경계획의 기초가 되는 개발 및 인허가 계획들

과의 상관관계,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의 부실과 자료 중복 문제 등도 살

펴보았다. 더불어 수립된 계획 승인,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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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물환경 관련 법제 및 법정계획

1 국내 법제 현황 

국내 최초로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된 이후 물관련 법률들이 국토교통

부와 환경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정되었다. 현재 물관련 법률은 모두 

20개이며 국토교통부가 4개, 환경부가 11개, 안전행정부가 1개, 소방

방재청이 2개, 농림축산식품부가 1개, 해양수산부가 1개의 법을 만들었

다(표 2-1). 

1960년대에는 「하천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3개 법이 제정되었

으며 1980년대까지 이 법들로 국가의 물관리 정책을 이끌었다(1967년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었으나 태풍피해까지 다루어 순수한 물관련 

법의 범주에서는 제외함). 이 시기는 치수 중심의 물관리와 경제성장을 

위한 물공급, 기본적인 하수처리 등이 물관리 정책의 전부였다. 1981년 

현재의 안전행정부가 「온천법」을 제정하여 온천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

이 특이 사항이었다. 

낙동강 페놀사건이 발생한 1990년대에는 물관련 법률이 8개나 제정되

어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보다 세분화되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나타나는 시기였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물관련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국민들은 먹는 샘물이나 지하수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징

적인 것은 이 시기에 환경부가 4개의 법률을 제정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에도 7개의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이나 4대강 사업 추진 등 물관련 이슈와 관련성이 있으며 이 시기에 국토

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영역다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

다. 2007년에는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관리법」을 만들었다.



물환경 관련 법제 및 법정계획 29

구분 물관련법 담당부서 제정연도

국토교통부 하천법 하천계획과 1961

지하수법 수자원정책과 199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자원개발과 199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공간과 2010

환경부 수도법 수도정책과 1961

하수도법 생활하수과 196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물환경정책과 1990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지하수과 1995

먹는물관리법 토양지하수과 199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역총량과 199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역총량과 20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역총량과 200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역총량과 200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역총량과 20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생활하수과 2010

안전행정부 온천법 생활공감정책과 1981

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법 재해경감과 1995

자연재해대책법 방재대책과 1967
(풍수해대책법)
1995
(자연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 농촌정책과
어촌어항과

199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정책과 2007

자료：법제처

표 2-1 물환경 관련 법제 현황

물관련 법률 20개 중에서 ｢온천법｣과 ｢먹는물관리법｣을 제외한 18개의 

법이 물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하

는 물관련 법정계획은 총 23개이며 이 법정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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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확보한 후 집행된다. 지방정부는 국가의 법정계획이 수립되면 시행

계획, 이행계획, 소권역계획 등의 명칭으로 하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부분 하나의 법률하에 하나의 법정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나 국토

교통부의 ｢하천법｣과 환경부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각

각 3개의 법정계획의 수립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이 두 법이 수량과 수질

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법임을 알 수 있다.

구분 물관련법 법정계획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하천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계획과

하천기본계획 하천계획과

지하수법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자원정책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장기계획 수자원개발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 친수공간과

환경부 수도법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책과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도정책과

하수도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생활하수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물환경관리기본계획)

물환경정책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물환경정책과

비점오염원관리대책 물환경정책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보전기본계획 토양지하수과

먹는물관리법 - 토양지하수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유역총량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유역총량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유역총량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유역총량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유역총량과

표 2-2 물환경 관련 주요 법정계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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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물관련법 법정계획 담당부서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재이용기본계획 생활하수과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해경감과

자연재해대책법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방재대책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해양환경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농촌정책과
어촌어항과

자료 : 법제처

표 계속 물환경 관련 주요 법정계획 현황

2 주요법정계획

이 연구는 23개의 법정계획 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할 법률을 중심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물환경계획 중 핵심적이

고 쟁점이 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계획기조, 계획수립주체, 계획 체계를 

부록 1에 정리하였다.

물관련 법정계획은 계획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표를 달성하

기 위한 실현수단을 정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물관련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

자원 수요 및 공급 예측을 통한 국가의 종합물관리 및 이용계획이며, 유

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을 할당하는 치수 중

심의 계획이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계획이다. 물재이용기본계획은 수도정비기본

계획에서 파생된 형태이나 담당부서가 환경부 생활하수과이므로 수도

정책과와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계획으로 구분되며 수질

관련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은 4대강 수계에 

의무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영향력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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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질개선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하수도 계획이다. 하수도 계획은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구

분된다.

비점오염원관리계획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은 세부 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명시하고 있으며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위계획과

의 연계성이 크지 않은 편이다.  

3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현황

3 1 법정계획의 위계와 종류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은 23개인데,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는 

하위계획까지 포함하면 총 40개 이상의 계획이 있다. 이 중 국가차원에

서 수립하는 10개의 법정계획과 특·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립하

는 15개 법정계획에 한하여 검토하였다. 이들 계획의 종류와 위계는 특·

광역시 및 도로 구분하여 그림 2-1과 그림 2-2에 제시하였다. 특·광역

시와 도의 계획수립을 비교해 보면 특·광역시는 11개의 계획을 수립하

는 반면, 도는 6개의 계획을 수립한다.

구분 법정계획명

특·광역시 특·광역시장 하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의 시행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지역지하수관리계획

구청장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도 도지사 하천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비점오염관리대책의 시행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지역지하수관리계획

표 2-3 지방정부의 주요법정계획 수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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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정계획명

도 시장·군수 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시행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소권역 
수질및수생태계 보전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 계속 지방정부의 주요법정계획 수립 현황

특·광역시는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처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있어 도에 비해 법정계획 수립 수가 많다. 이 

계획들은 공간적 범위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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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물환경 법정계획의 수립주체별 분류: 특·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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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물환경 법정계획의 수립주체별 분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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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법정계획 수립 담당조직

3 2 1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물관련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환경부의 물

환경정책국이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

수관리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총 4개의 계

획수립에 관여하며, 환경부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

책 등 총 7개의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2-3 중앙정부 물환경 관련 업무 조직도

3 2 2 지방정부

1) 서울특별시 물환경 관리체계

서울특별시의 물환경 관련 부서로는 도시안전실의 물관리정책관에 설

치된 4개 과 중에서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하천관리과가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물관리정책과에서 물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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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은 빗물관리 계획수립, 물환경종합관리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오염총량팀은 오염총량관리 기본·시

행계획수립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토양지하수팀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물재생계획과에서는 하수계획팀과 하수정비팀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종합정비에 관한 사업추진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천관리과에서는 하천계획팀 하천관리팀이 생태하천복원에 관한 업무

와 하천분야 사업계획 및 탄천 등 8개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용역을 시행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총 3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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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서울특별시 물환경 관련 업무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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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물관련 업무 인력 및 조직

2013년 현재 인천광역시 물관리 조직은 수질보전하천과, 하수과, 해양

도서정책과의 하부 팀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수질보전하천과는 수계총량팀, 하천환경팀, 생활용수팀, 수질보전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수계총량팀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업무와 수질오염총량제 업무

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환경팀은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의 업무를 맡고 있다.

생활용수팀은 물 수요관리 및 가축분뇨공공시설, 지하수 관련업무를 수

행하고 있으며, 수질보전팀은 폐수배출업소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하수과는 하수행정팀, 하수계획팀, 하수시설팀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되

어 있다.

먼저 하수행정팀은 하수도특별회계 및 재정운영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하수계획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물 

재이용계획(하수재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하수시설팀은 공공하수

도 정비(하수관거 BTL, 하수관거 정비 등), 분뇨처리시설 운영 등의 업

무를 맡고 있다. 

해양도서정책과의 해양환경담당팀은 인천앞바다 쓰레기 관리, 해양보

전, 연안·도서 해양환경관리, 해양환경정화선 관리 등의 해양환경업무

를 수행 중이다.

인천광역시 물환경 담당부서는 2000년대 후반 물관리과의 하위팀으로 

통합되어 운용된 적이 있다.



물
환
경
 관

련
 법

정
계
획
의
 합

리
적
 개

선
방
안

40

그림 2-5 인천광역시 물환경 관련 업무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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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물환경 관련 업무 현황

 경기도 물환경 관련 업무는 팔당수질개선본부와 건설본부로 이원화되

어 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과, 수질

총량과 등 총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본부는 5개 과 중 

하천과가 물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 4개의 팀으로 나누어

져 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오수관리팀은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상

수관리팀은 상수도 중장기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하수관리팀은 하수관리 및 공공하수도 중장기 계획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량관리팀은 수질오

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전담하고 있다. 건설본부의 하천관리팀

은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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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경기도 물환경 관련 업무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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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원도 물환경 관리체계

강원도의 물환경 관련 부서는 크게 4개 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공급 

측면에서는 댐관리(건설방재국), 상수도 및 먹는샘물(녹색자원국), 농업

용 저수지(농축산식품국), 해양심층수(환동해본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

다. 녹색자원국은 수질관리, 물 수요관리 및 공급, 수질 및 수생태계, 하

수도 관리, 수자원 가치확보, 오염사고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건설방재

국은 하천, 댐, 수자원, 물관련 재난방재 등, 농축산식품국은 농업용수, 

저수지, 수원함양림 보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

동해본부는 해양 및 해양심층수, 내수면어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 자연환경연구소, 수산자원연구원, 민물고기자원센터 등도 물관련 

일부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수립해야 하는 물환경 법정계획은 6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

며, 녹색자원국의 맑은물보전과는 5종류(비점오염원관리계획, 오염총

량관리기본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지하수

관리기본계획)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건설방재국의 방재담당관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업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산림ㆍ유

역 → 계곡ㆍ실개천 → 소하천 → 하천 → 댐 → 하천 → 해양으로 연결되

는 수자원은 수질관리, 물의 이용, 치수, 수생태 관리 등의 업무가 부서

별로 분리ㆍ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중복, 사업의 지연과 함께 수질

ㆍ수생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운 구조이다.

전반적으로 수질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보전과가 치수·이수 등 수량에 

대한 사항은 하천관리팀이 담당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소관이 불분명

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어 부서 간의 갈등과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댐 관련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도 목적별로 관리부서가 

다르며(농업용수-친환경농업과, 발전용댐-에너지자원과, 다목적 및 홍

수조절용댐-하천관리팀), 지하수, 온천, 공업용수도 다원화된 관리체계

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책수립 및 집행이 비효율적이고 부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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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홍수기나 갈수기에 댐·저수지 수위, 하천수량 등과 관련된 통합정

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신속한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

고 댐 통합운영 계획수립, 북한강유역 홍수비상대책 비상기획단 등의 업

무를 수행할 때 관련부서가 분산(맑은물보전과, 친환경농업과, 하천관

리팀)되어 있어 부서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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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강원도 물환경 관련 업무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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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무현황

녹색
자원국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 · 대기/폐수 지도점검 업무
· 대기 및 수질환경 시책 수립

공원관리팀 · 동강유역 관리

맑은물보전과 수질보전팀 · 수질보전종합대책 조정 및 관리
· 흙탕물 저감사업
·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원관리 등

유역관리팀 · 한강/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수질총량팀 · 수질총량 업무
· 친수구역특별법 관련 업무
· 한강살리기 운동추진 총괄

환경시설팀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오수처리 대책지역 지정
· 온천 관련 업무

상수도팀 ·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업무

하수도팀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토양지하수팀 · 지하수 업무
· 먹는샘물 및 해양심층수 관련 업무

건설
방재국

방재담당관 방재정책팀 · 재난방재 관련 업무

방재복구팀 · 자연재난(풍수해, 설해) 복구 및 사전대비

하천관리팀 · 댐 관련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관리

하천계획팀 · 지방하천정비 관련 업무
·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자원 가치제고
·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관련 업무

4대강살리기팀 · 4대강살리기 관련 업무
· 소하천정비사업 업무

농축산
식품국

친환경농업과 기반정비팀 · 소규모 및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 저수지 관련 업무
· 농업용수 수질관리 및 오염예방
· 소양강댐 탁수저감대책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 수해 등의 재해업무

축산진흥과 축산팀 · 가축분뇨처리 업무

환동해 
본부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 해양심층수 관련 업무

표 2-4 강원도 부서별 물환경 관련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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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개 시·도 인력조직 총괄 및 비교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는 물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구조로 중앙정부

의 형태와 비슷하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물관련 업무 효율화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여 대응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물관리정책관이 수질과 수량(하천정비 등) 업무를 모

두 담당하고 있어 중앙정부를 앞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도 팔

당수질개선본부를 만들어 건설본부 소속인 하천과를 제외한 모든 물관

련 업무를 한 곳에서 수행하도록 체제를 바꾸었다. 또한 하천과를 팔당

수질개선본부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강수계 5개 시·도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관련 계획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정하게 하여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필요성

에 의한 업무가 아닌 중앙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단순 수행자의 역할이

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3 법정계획수립 현황

3 3 1 중앙정부

국가차원의 물환경 법정계획은 법에 규정한 수립시기에 따라 적절히 수

립되고 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국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하수관리

계획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사업비까지 제시하고 있다. 

번호 계획명 계획수립자 수립시기
(연도)

계획기간
(연도)

총 사업비
(억원)

비고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 2011 2011~2020 -

2 유역종합치수계획 국토교통부장관 - - -

3 전국수도종합계획 환경부장관 2012 2012~2021 -

4 물 재이용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2011 2011~2020 70,251

5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대권역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 2006 2006~2015 327,436

표 2-5 국가차원의 물환경 법정계획 수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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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계획명 계획수립자 수립시기
(연도)

계획기간
(연도)

총 사업비
(억원)

비고

6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중권역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유역환경청장 2006 2006~2015 327,436

7 비점오염원관리대책 환경부장관 - - -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때

8 국가하수도종합계획 환경부장관 2007 2007~2015 274,237

9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유역환경청장 2009 2010~2019 8,263

10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2007 2008~2016 2,191

* 하천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국가하천

** 수도정비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국가나 
한국수자원공
사가 설치· 
관리하는 수도

표 계속 국가차원의 물환경 법정계획 수립 현황

 

3 3 2 지방정부 

서울특별시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오염총량관

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수도사업자이므로 수도정

비기본계획을 비롯한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

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법정계획은 10개로 파악되었으며, 환경

녹지국의 수질보전하천과가 9개 법정계획을, 상수도사업본부가 1개 법

정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있다. 소하천정비 관련 계획은 남동구와 같이 

개별 구·군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은 

개별 구·군에서는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경기도는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으

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2단계를 2011년에 수립하였고 한강수계 29개 

단위유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5월 환경



물환경 관련 법제 및 법정계획 49

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시·군지역에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도

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시행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다.

강원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법정계획은 6개로 파악되었으며, 녹색자원

국의 맑은물보전과가 5종류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중에서 비점오

염원관리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하였다. 방재담당관은 강원도 내 249

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에 필요

한 재정적인 여건 등으로 1년에 1~3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에는 1개의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도 계획명 수립
시기

계획기간 계획범위 예산용역
비(만원)

비고

서
울
시

하천기본계획 2013 - 홍제천 외 3개 하천 
(홍제,불광,녹번,봉원천)

63,250 계획 수립 중

2012 - 탄천 외 12개 하천 
(탄천,반포천,고덕천,세곡천,여의천
,양재천,사당천,성내천)

127,949 계획 수립 중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2011 2010~2015 서울특별시 전역 27,200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13 2011~2020 서울특별시 권역 51,370

지하수관리계획 2013 2015~2024 서울특별시 전역 76,100

수도정비기본계획 2011 2013~2030 서울특별시 + 주변도시 250,000

물 재이용 관리계획 2013 2013~2022 서울특별시 전역 15,115

물환경 
종합관리계획

2008 2009~2013 서울특별시 전역을 중랑천·탄천· 
안양천· 홍제천의 4개 권역으로 구분

19,207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계획 포함

서
초
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013 - 내곡천, 원지천, 새원천 4,500

주)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구·군 중에서 일례로 제시

표 2-6 서울특별시 물환경 법정계획 수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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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계획명 수립
시기

계획기간 계획범위 예산용역비
(만원)

비고

인
천
광
역
시

하천기본계획 2008 2009~ 계산천 외 3개 하천 143,000 하천마스터플랜 
용역에 포함

수도정비기본계획 2009 2006~2020 인천광역시 전역 72,384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2012 2012~2015 인천광역시 전역 12,470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2012 2012~2015 인천광역시 전역 -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

물 재이용 관리계획 - - - - 2013 계획 수립 검토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2013 2013~2020 인천광역시 굴포A 15,690 2013 승인예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2013 2013~2020 인천광역시 
굴포A, 한강J 유역

7,963 2013 수립 중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13 2013~2030 인천광역시 전역 119,000 2013 승인 예정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11 2010~2021 인천광역시 전역 11,000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제출

지역지하수관리계획 2007 2007~2016 인천광역시 전역 25,000

남
동
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009 2010~ 남동구 관내 
소하천 일부

5,000 중기계획(2012년 
착수, 4,000만원, 
건설과)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 - - - 환경부장관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가능: 장수천 소권역

주 1) 인천광역시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의 시행계획 수립은 해당 없음: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을 지정 · 

고시한 때에 한함.

주 2) 남동구는 인천광역시 구·군 중에서 일례로 제시

표 2-7 인천광역시 물환경 법정계획 수립 현황

시·도 계획명 수립시기 계획기간 계획범위 예산용역비
(만원)

비고

경
기
도

하천기본계획 2012 왕숙천, 
진건천, 
오남천 
42.8㎞

162,500 왕숙천 등 3개 하천 하천 
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 
대장 작성 용역(재정비)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2011 2012~2015 경기도 전역 8,834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2013 2013~2020 한강수계 
29개 단위 
유역

58,760

표 2-8 경기도 물환경 법정계획 수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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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계획명 수립시기 계획기간 계획범위 예산용역비
(만원)

비고

경
기
도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의 
시행계획

2012 2011~2020 수원시 전역 16,862 수원시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시행계획 수립용역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06 2006~2015 경기도 6,690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 2013 2014~2024 경기도 전역 18,709

수
원
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원시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재정비)수립용역)

2010 웃파장천 등 
12개소 
12.21㎞

27,696

수도정비기본계획 2013 2015~2035 수원시 전역 116,754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2006 6,989

물 재이용 관리계획 2013 58,30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2011 2012~2020 진위A 단위 
유역

5,650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오염부하량 
산정(수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07 2006~2025 수원시전역 90,000

주) 계획수립 주체가 시장·군수인 경우 수원시를 대상으로 계획내용 정리 

표 계속 경기도 물환경 법정계획 수립 현황

시·도 계획명 수립시기 계획기간 계획범위 예산용역비
(만원)

비고

강
원
도

하천기본계획1) 2013 2014~2023 석문천 17,000 계획 수립 중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2011 2012~2015 강원도 전역 8,625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2008 2011~2015 낙동강수계
(낙본A)

12,870 1개의 단위유역

비점오염원관리계획2) 2010 2010~2017 소양호 유역 - 비예산

도암호 유역 -

지역지하수관리계획 2005 2005~2014 강원도 전역 8,762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05 2005~2014 강원도 전역 - 비예산

양
구
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2015
(예정)

2014~2023 양구읍
53개 하천

105,800 추진 중,
총150개

수도정비기본계획 2011 2007~2025 양구군 전역 58,800 승인과정에서 
시간소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12 2010~2030 양구군 전역 24,662

표 2-9 강원도 물환경 법정계획 수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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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계획명 수립시기 계획기간 계획범위 예산용역비
(만원)

비고

양
구
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2012 2012~2015 양구군 전역 1,755 인구(2010년): 
22,180명

물 재이용 관리계획 2014
(예정)

- 양구군 전역 약 1억 예상 -

주1) 강원도에는 249개의 지방하천이 있으나, 하천별 기본계획은 예산 등의 여건에 따라 수립되고 있는 

실정임. 약 15%의 하천은 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없으며, 약 30%의 하천도 계획수립 후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파악됨.

주2) 강원도는 소양호 및 도암호 유역이 2007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되어 동법의 제56조에 근거하여 “소양호(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계속 강원도 물환경 법정계획 수립 현황

3 3 3 주요 기본계획 수립현황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개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 제23조에 따라 수립되는 수자원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인 이

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된다.

또한 미래의 수자원 비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안정적 물 공급과 

홍수재해의 최소화 실현, 다목적 친수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성장 실현 등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1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현황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1965년 최초 계획을 포함하여 총 4차례의 본 계

획과 2차례의 수정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이 계획으로 인해 이수 및 

치수 위주의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하천환경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물관

리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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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기간 수립
연도

계획기조

수자원종합개발10개년계획1차 1966~1975 1965 다목적댐 개발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2차 1981~2001 1980 댐 개발 및 치수사업

수자원장기종합계획3차 1991~2011 1990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수자원장기종합계획3차-1차수정 1997~2011 1996 환경친화적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수자원장기종합계획4차 2001~2020 2001 건전한 물 활용과 안전하고 친근한 
물환경 조성

수자원장기종합계획4차-1차수정 2006~2020 2006 사람과 자연이 바라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자료：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표 2-1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추진 경위

1 3)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주요내용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이용계획, 치수계획, 하천환경계획, 수자원 조

사·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수자원 미래과제 대응 전략 수립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이 중 물이용계획, 치수계획, 하천환경계획의 내용을 중점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물이용계획

물이용계획은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 안정적인 생·공업용수 공급,  수력

발전 증대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의 

빈발로 물 부족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국

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하천수, 댐 및 저수지, 지하수, 대체수원(해수담수화 및 빗물관리 등)을 

통해 물 공급 능력을 전망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능력 변화를 파

악하였다. 또한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용수별 수요 추정 시나리오를 설

정하여 장래 물 수요를 예측하였다. 이 계획의 추진전략은 물부족 대비 

신규 수자원의 차질 없는 확보, 수자원의 공급 안정성 강화 및 효율적 활

용, 건전하고 다면적인 물이용 체계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한 대처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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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계획

치수계획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속적인 하천정비를 통한 79.9%의 하

천 개수율 달성, 댐건설을 통한 홍수조절 용량 확대, 치수능력 증대 사업 

추진 등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침수면적이 줄고 있으

나 침수면적당 재산 피해액이 급증하여 예상 사업비보다 복구비가 많은 

비효율적 투자로 홍수피해 및 복구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홍수 위험도 

및 홍수안전도를 통해 치수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계획의 추진 전략은 

저류공간 확대 등 유역 차원의 대규모 홍수 대처력 확보, 하천의 홍수방

어 능력 증대 및 관리체계 개선, 도시침수 방지시스템 강화를 통한 돌발

홍수 대비 등이다.

◦ 하천환경계획

하천환경계획은 시험사업 및 연구사업을 통해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산천 등 하천환경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적 의식을 전환시켰으며,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등 여러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조경 및 공원화 

중심의 소극적이고 획일화된 하천환경정비, 치수를 고려하지 않은 하천

정비로 홍수피해 가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하천환경평가

방법 개선, 지구별 하천환경 목표등급 설정, 주요하천환경 평가 등을 수

행하였다. 이 계획의 추진전략은 하천환경 평가체계 구축 활용, 4대강 

사업 등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하천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및 제도적 기반구축 등이다.

 

2) 물환경관리계획

2 1)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개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물환경관리 부문의 정부 최상위 계획으로서 10년간

의 계획이다. 이 법률의 제22조는 수계영향별 보전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해 대권역·중권역·소권역으로 구분토록 하였으며, 대권역 계획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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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중권역 및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환경청장 및 시·

군·구의 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8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위계도

자료: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수정계획, 2013~2017년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권역 ∘ 4개 ∘ 좌동

중권역 ∘ 117개
 - 한강 : 30개
 - 낙동강 : 33개
 - 금강 : 22개
 - 영산강·섬진강 : 32개

∘ 좌동
 - 12개 중권역 경계조정 및 

일부 중권역명(6개) 변경

∘ 한강
고미향천 → 고미탄천

∘ 낙동강
낙동구미 → 구미보
낙동왜관 → 강정고령보
낙동고령 → 창녕합천보

∘ 금강
직소천 → 새만금

∘ 영산강·섬진강
영산강중류 → 죽산보

소권역 ∘ 840개
 - 한강 : 289개
 - 낙동강 : 266개
 - 금강 : 141개
 - 영산강·섬진강 : 144개

∘ 850개
 - 한강 : 290개(+1)
 - 낙동강 : 272개(+6)
 - 금강 : 141개(±1)
 - 영산강·섬진강 : 

147개(+3)

표 2-11 수계별 권역구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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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한강대권역 중권역 구분도

한강 대권역은 중권역이 30개이며, 소권역이 290개이다. 30개의 중권

역을 상류와 하류로 구분하여 하류지역의 팔당댐 등 15개 중권역은 한

강유역환경청이, 상류지역의 남한강상류 등 15개 중권역은 원주지방환

경청이 관할하고 있다. 

관할기관 중권역

한강유역환경청
(15개)

청평댐, 의암댐, 한탄강, 임진강상류, 임진강하류, 한강하류, 한강고양, 한강서울, 
팔당댐, 경안천, 남한강하류, 안성천, 시화호, 한강서해, 고미탄천(북한)

원주지방환경청
(15개)

평화의댐, 인북천, 춘천댐, 소양강, 홍천강, 섬강, 평창강, 남한강상류, 
충주댐하류, 충주댐, 달천, 양양남대천, 강릉남대천, 삼척오십천, 금강산댐(북한)

표 2-12 관할기관별 한강대권역 중권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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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현황

◦ 대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차)은 2006년에 수립되어 계획기간

을 2006~2015년(10년간)으로 하였다. 이 기본계획의 목표는 2015년까

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이었다. 2013

년 8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따른 유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7년까지 연장한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수정계획은 그동안의 계획

에 대한 수질 및 수생태 목표달성, 투자실적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7

년까지의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수정계획에서는 117개의 중권역 중에서 12개 중권역에 대한 경계가 일

부 변경되었으며, 6개는 중권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당초 840개였

던 소권역은 10개(한강 1개, 낙동강 6개, 영산강·섬진강 3개)가 증가하

였다.

◦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한강 대권역에는 중권역이 30개가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

환경청이 각각 15개 중권역을 담당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경안천 

등의 7개 중권역에 대하여 2008~2012년 계획, 의암댐 등의 7개 중권

역에 대하여 2009~2013년 계획(북한지역인 고미향천 중권역 제외)을 

수립하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남한강상류 등의 4개 중권역에 대하여 2008~2012

년 계획, 섬강 등의 5개 중권역에 대하여 2009~2013년 계획, 홍천강 등 

6개 중권역에 대하여 2010~2014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춘천댐, 평화

의댐 및 금강산댐 중권역은 1개의 사업, 그리고 소양강과 인북천 중권역

도 1개의 사업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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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중권역 특징 목표연도

한강유역
환경청
(15개)

경안천, 팔당댐, 한탄강, 한강서울, 
한강고양, 한강하류, 남한강하류

2012

의암댐, 청평댐, 임진강상류, 
임진강하류, 시화호, 한강서해, 안성천

2013

고미탄천 ·북한지역, 계획 없음

원주지방
환경청
(15개)

인북천, 소양강, 달천, 남한강상류, ·인북천, 소양강: 2012년에 
2015년까지의 계획으로 재수립

·달천, 남한강상류: 2015년까지 
재수립(향후 연동계획으로 
2017년까지의 계획으로 변경 예정)

2012

강릉남대천, 평창강, 충주댐, 
충주댐하류, 섬강

·현재 수립 중 2013

금강산댐, 평화의댐, 춘천댐, 
양양남대천, 홍천강, 삼척오십천

·금강산댐: 양구군 1%, 계획 없음 2014

표 2-13 한강대권역 중권역 수립현황

현재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2013~2017)”의 수립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인 경안천 등의 7개 중권역은 2013~2017년 

계획이 재수립 중이며, 의암댐 등의 7개 중권역도 2014~2017년 계획의 수

립이 추진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할지역인 소양강과 인북천 중권역

은 연동계획 수립 시에 2011~2015년 계획이 재수립되었으며, 남한강상류

와 달천 중권역은 2차연도 계획으로 2013~2015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계획기간 중권역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획연도 차수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

’08
∼’12

- 7개 중권역
·경안천, 팔당댐, 
한탄강, 한강서울, 
한강고양, 한강하류, 
남한강하류

중권역 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평가 중간평가 이행평가
연동계획수립
(경안천, 
남한강하류)

이행평가 차기 중권역
계획 수립
(’13∼’17) 

계획연도 차수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09
∼’13

- 7개 중권역
·의암댐, 청평댐, 
시화호, 한강서해, 
안성천, 임진강상류, 
임진강하류

- 중권역 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평가 중간평가 이행평가 이행평가

표 2-14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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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한강대권역·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현황

◦ 소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은 한강권역 289개 소권역 중 2012년말 기준 서울

특별시(25개 구) 13개 소권역, 성남시 3개 소권역, 고양시 6개 소권역만

이 수립되었다. 즉, 한강권역에서는 2012년 말 기준으로 22개의 소권역

만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들의 계획 모두 계획수립 기간 중에 승인

되었다. 

일반적으로 계획수립 기간의 전년도에 승인이 되어 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승인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

주시는 문산천상류 등 9개 소권역에 대한 계획승인 신청의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다. 음성군은 응천 등 3개의 소권역에 대한 계획을 2012년 초

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정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상황이다. 용인시는 기흥댐 소권역 1개에 대한 계획 승인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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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며,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춘천시는 2012년 11월에 

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3년 4월에 승인을 맡았다. 이외에도 김포시

에서는 목표연도를 2017년으로 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소권역 수 승인시기 계획기간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랑천합류점 등 13개 ’10.3 ’09∼’13

성남시  탄천상류 등 3개 ’10.5 ’10∼’14

고양시  창릉천 등 6개 ’10.10 ’10∼’14

파주시  문산천상류 등 9개 1차 보완 중 ’10∼’14

음성군  응천, 청미천중류, 청미수위표 3개 승인신청, 검토 중 ’12∼’15

용인시  기흥댐 1개 승인신청, 검토 중 ’16

춘천시  의암댐 등 5개 ’13.4 ’13

주 ) 김포시는 임진강합류점 등 6개의 소권역에 대하여 2017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임.

표 2-15 한강대권역에서의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현황 

그림 2-11 한강권역의 소권역 계획 수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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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물환경 관련계획의 수립체계 문제점

1 개별계획의 문제점

1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수요 및 공급 예측을 통한 국가의 종합 

물관리와 이용계획에 관한 법정계획이지만 수자원 관련 최고계획으로서

의 역할이 미흡하다. 예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댐건설 계획 등 주요 국가사

업을 추진할 때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

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물수요가 과도하게 예측되어 물부족 국

가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물수요

가 과도하게 예측된 것은 농업용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수자원의 장기 계획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위주로 수립되

어 있다.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하는 체제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을 목

적으로 한 시설확충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를 비

롯한 타 부서와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하천환경 계획이나 물 

산업 등 타 부서와의 사업추진 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1 2 하천계획

하천법 관련 법정계획으로는 표 3-1에 제시된 4개의 중요한 계획이 있

고 이와 연동하여 유역과 수문조사가 하천법 16조, 17조에 명시되어 있

다. 이들 계획은 계획 간 위계가 명확하기는 하나 상호 연계성 및 중복 부

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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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항 주요 내용 쟁점

수자원
장기종합
계획

23조 전국 5대강 유역별 목표연도별 물 
부족량 전망

물부족 해소를 위한 용수공급계획과 
연계해 수립되지 못함

유역종합
치수계획

24조 12대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 계획

세부 시설계획은 하천기본계획에 
수립토록 하여 법정계획의 위상상실

하천기본
계획

25조 117개 중권역 단위로 하천공사에 
필요한 치수위주 중권역 단위 
실행계획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하폭, 시설 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역할 분담이나 
연계성 미흡, 도시하천은 하수도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계획과 
중복되면서도 배수시설 관리 등 
범람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대책 
수립의 법적장치가 없는 상황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6조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계획

소하천정비 목적에는 치수, 이수, 
친수, 환경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치수기능에 
치중함. 하천법에 적용받는 
국가하천/지방하천과의 연계성 미흡

표 3-1 하천관련 법정계획의 비교

1 2 1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환경을 개선하고, 홍수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계획하는 것이다. 현 제도는 전국 12대 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데, 그 대상하천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관련 세부 시설계획은 하천기

본계획에서 수립토록 하여 이 계획 자체만으로는 내용과 방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 위치한 삼척오십천, 강릉남대천 및 

양양남대천은 대상하천으로의 선정기준이 불명확하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은 기존의 하천기본계획이 개별하천의 광역시·도 경

계 내에서 별도로 수립되고 관련 사업도 별개로 시행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법정계획이나 유역단위의 계획으로서의 적절한 위상과 역

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 개별하천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응하지 못

하는 유역단위의 통합치수계획 개선, 선 중심에서 면 중심으로의 치수와 

집수유역과의 연동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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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획 수립 시 공통 유역도를 기본으로 동일 하천권역의 다수 지자

체들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 계획을 대체하는 방

안의 검토도 필요하다. 유역단위 계획에서는 하천 연접지점의 협착부를 

개선하고 하도의 퇴적하상을 정비하며, 미완성 제방의 보강 등을 기존보

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2 2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하위 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은 관련 법정계획 중 가

장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확장 변화 중이나 내용면에서는 이전

처럼 치수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즉 하천의 수질, 생태, 이수와 친수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기초 현황의 수집과 정리 수준에 그치

고 있다. 일례로 이수와 친수 개념의 유지유량은 2008년 ｢하천법｣ 개정 

시 제51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유지유량의 확보와 유지관리에 대한 실제 

계획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천의 종적인 관리에서조차 기존 

하천관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종적인 연계, 순환의 개념, 하천과 

수변, 인접 토지 간의 횡적인 연결을 위한 계획도 여전히 미흡하다. 이 

때문에 수계 전체나 유역차원에서 별도 혹은 추가 대안의 고려 없이, 계

획 수립 구간 내에서만 홍수량을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하천기본계획은 법률상으로 1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도는 많은 대상하천 수와 계획수립 비용 등의 여건

으로 법률에 따른 기간 내에 대부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

라서는 전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하천도 있고, 계획기간이 지나도 재

수립하지 않는 하천이 대부분이다. 강원도에는 249개의 지방하천이 있

어 1년에 25개 정도의 하천에 대하여 계획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1개의 하천당 평균 5억원의 계획 비용을 고려하면 125억원이 소요되게 

된다. 결국, 법률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법을 어기게 되는 불



물환경 관련계획의 수립체계 문제점 65

합리한 제도로 추진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이 필요에 의해 계

획을 시·도 대신 수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1 2 3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은 목적에 치수기능, 이수기능, 친수기능 및 환경기

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치수기능에 치

중되어 있다. 계획의 보고서에는 환경기능 부문이 대부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하천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이 변경될 경

우 기준의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계획수립에는 100여개의 소하천에 20~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계

획수립에도 많은 기간(2~3년)이 소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계획 홍

수량(기후변화)의 증대에 따른 어려움이다. 계획 홍수량 증대는 하천 폭

이 증가하게 되고 토지매입, 하천변 주민과의 협의 문제 등으로 사업비

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 3 수도정비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련 최상위계획이며,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광역상

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상수원의 확보 및 상

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국수도종합계획은 각 수도사업자(시·군·구)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

본계획을 바탕으로 10년마다 수립된다. 이 계획은 국내의 수도사업자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 계획, 물재이용 계획 등과 사

업이 중복되어 수립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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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물재이용계획

현행 물재이용 관련 법정계획은 환경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는 물 재

이용 기본계획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물재이용관련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시행계

획, 물재이용계획에 같은 사업이 중복으로 수립되어 있다. 이로 인해 물

재이용관련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위계획인 물재이용 기본계획을 환경부 생활하수과가 담당함에 따라 

하수업무담당부서가 대부분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

만 물재이용사업 중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제외하고 물재이용 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빗물이용, 중수도 관련 사업은 타 부서에서 시행

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물재이용을 위한 대상시설 현황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비용 산정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빗물이용 의무 

대상시설’, ‘중수도 의무 대상시설’ 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

포, 골프장, 발전소 등을 물재이용 의무 대상시설로 변경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향후 의무 대상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환

경부 지침도 이에 대한 현황조사를 명기하고, 법정계획의 승인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빗물이용 비의무 대상시설’, ‘중수도 비의무 대

상시설’ 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대상시설 현황조사 비용 

산정 시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인구 5만 이하의 농촌지역 시·군 지자체에서도 건축물 동별 

전수조사 시에는 기술용역비가 3억~4억원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전액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합리

적인 용역비용설계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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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나 재정 상태에 상관없이 물재이용계획 

수립 용역비가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에 제시된 것처럼 강원도와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환경부의 분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물재이용계획

도 동시에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강원·경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비용

지자체 인구 재정1) 용역비 비고

강원 강릉 219,274 650,632 1,080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같이 수립

고성 30,485 266,569 1,130 〃

인제 32,299 334,911 640 〃

정선 40,240 374,536 1,010 〃

평창 43,912 319,185 1,530 〃

동해 96,366 299,692 207

속초 84,279 312,270 440

양양 28,245 229,444 280

영월 40,439 404,969 460

철원 48,469 293,509 300

태백 50,435 310,612 300

화천 25,132 300,637 327

횡성 45,104 373,167 380

표 3-2 강원·경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비교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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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구 재정1) 용역비 비고

경기 가평 60,356 409,432 394

과천 72,286 267,475 613

광명 359,950 556,993 759

구리 196,341 398,108 706

김포 269,168 910,502 787

부천 889,500 1,263,488 348

성남 996,449 2,031,559 1,050

수원 1,118,197 1,686,094 670

안산 759,902 1,228,345 697

안성 188,274 656,048 661

안양 623,227 751,452 493

여주 111,639 530,277 567

연천 45,657 442,104 293

오산 198,882 360,470 566

이천 209,025 665,347 547

파주 387,273 874,866 840

포천 168,897 661,039 694

하남 150,170 475,182 627

평택 440,183 1,422,293 2,477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같이 수립

주 1)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의 총계(일반+특별)

자료 : 강원·경기 통계연보 2012(2011년 기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표 계속 강원·경기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비교

(단위 : 명, 백만원)

1 5 물환경관리계획

물환경관리계획은 물환경 관리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의 최상위 계

획으로 “4대강물관리종합대책” 등 그간의 물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

대로 향후 10년(대권역), 5년(중권역, 소권역)간의 정책방향이 담겨있다. 

이들 계획을 시·군 및 광역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이는 행정

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예산 과다의 부담을 발생시킨다. 행정력이 부

족한 시·군에서는 용역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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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계획 수립 시 현황의 내용에 중복이 많고 천편일률적인 것도 문제이

다. 물환경관리계획은 통합적 관점에서의 수질개선 계획과 수생태계 분

야 계획의 수립이 미흡하고, 계획의 대부분이 수질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중권역 계획은 소권역 계획의 상위계획이고 물환경의 가장 중요한 권역

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중권역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하는 실무작

업반 및 중권역 물환경관리위원회가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무작업반 및 위원회에서의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중권역 물환경관

리 계획이 환경부의 계획이고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여 적극적으로 계획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중권역 계획은 계

획수립 시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에 위탁하고 있으며, 기초자

치단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으로 형식적인 계획이 되고 있다. 

또한 대상 면적에 비해 비용과 기간이 부족하여 계획 수립에 한계를 보

이고 있다. 당초 한강권역은 권역당 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현

재 의암댐 등 7개 중권역 계획수립 비용(이행평가 포함)은 3억8천만원

으로 권역당 35백만원 수준이며,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2013년 중권

역 계획 수립비용(이행평가, 중간평가 포함)은 2억2천5백만원으로 권

역당 2천만원 수준이며 현장에 대한 이해보다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권역 계획은 권역별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물환경을 관리하지 않고 상

위계획에서 지정한 수질 및 수생태 관련 목표를 획일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또한 동일 수계에서의 중권역 계획 간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북한강수

계 중권역에서의 목표연도는 인북천, 소양강이 2012년, 청평댐, 의암댐이 

2013년, 춘천댐(평화의댐, 금강산댐), 홍천강이 2014년이며, 남한강수계

에서의 목표연도는 남한강상류, 달천이 2012년(2015년), 평창강, 충주

댐, 충주댐하류, 섬강이 2013년, 남한강하류가 2012년, 팔당 및 경안천이 

2012년으로 되어 있다. 한강수계 중권역의 목표연도는 한강서울, 한강고

양, 한강하류가 2012년이며, 나머지 7개 중권역의 목표연도는 2013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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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권역별 목표연도는 인접한 중권역임에도 불구

하고 목표연도가 상이하여 상·하류 간 연계가 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계획수립 초기에 환경청별로 중권

역을 우선순위로 나누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중권역까지의 계획은 유역단위의 계획이 되고 있으나, 소권역 계획은 유

역단위의 계획이 아닌 행정구역단위의 계획이어서 효율적인 유역관리

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 계획의 또 다른 문제는 ‘연동계획’이라는 용어이다. 권역 내에서 큰 변

화가 있을 경우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부 중권역에

서는 ‘연동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획기간을 늘려 재수립하는 경우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권역 계획에서부터 2년을 늘린 2017년 

계획으로 수정되면서 하위계획인 중권역 및 소권역 계획이 혼선을 일으

키고 있다. 현재 계획기간이 3년 이상이 남았으면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

고, 3년 이내이면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물환경관리계획에서는 실제로 계획이행에 필요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

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소권역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부장관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제한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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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역 계획은 5년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같이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립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

청 관할지역의 소권역계획은 전혀 없으며,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도 

국정감사(2011년)에서 지적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계획을 수립할 것

을 권고하였고 시·군에서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

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 6 오염총량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기조는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이며, 지역의 개발계획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수계구간

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고, 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삭감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계획을 조

사하고, 개발부하량을 산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큰 것이 문제이다. ‘시·

도’ 단위의 기본계획은 대상 지역이 넓고 여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시·군·구’ 주도의 개발계획의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부

하량을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장래 오염원 및 부하량을 예측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 목적과 기술수준이 다른 각종 개발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도시계획 등과 연계하여 예측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획의 신뢰성이 떨어

진다. 

지역개발이나 삭감계획이 변경되면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계속 변경해

야 하는데 이로 인한 행정절차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행계획, 하수

도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계획 간

의 위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지표가 상충될 경우에는 어느 계

획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고, 관련 부서 간의 의견을 조

율하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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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비점오염원 계획

현재 비점오염관리 지정지역은 소양호 유역(2,228㎢), 도암호 유역(149

㎢), 임하호 유역(1,361㎢), 광주광역시 전 지역(501㎢) 및 수원시 전 지

역(121㎢) 등 5개소이다. 

이외에도 남한강의 골지천 유역(흙탕물 문제) 및 새만금 유역(818㎢, 7

개 시군)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골지천 유

역 지정을 위한 신청이유는 2012년부터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비점오염

원 관리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되면서 사업비 확보차원이며, 새만금 유

역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국고 보조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

정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년 점오염원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는 2조 2,514억원인 반면, 비점오염

원 관리사업에 대한 투자는 509억원으로 점오염원 관리사업 대비 투자

비율이 2.3%에 그치는 실정이다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있다. 사업의 재원은 국비, 

수계기금, 지방비가 포함되어야 하기에 국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

대비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관리지역의 모니터링 및 평가사

업은 환경부가 시행하고 개선방안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시행

하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계획, 시행, 평

가, 재원조달 등이 기관별로 긴밀한 연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도시비점관리지역 중 하나인 수원시는 BOD 기준으로 배출부하량 중 

62.8%가 비점에서 기원하는 도시지역으로 비점오염관리가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수원시는 국가가 

지정하는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환경부고시 제2010-179

호) 2020년까지 ‘비점오염물질 52.4% 이하로 낮추거나 2009년 대비 배

출량(BOD 기준) 250톤/년 저감을 관리목표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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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기존에도 물 순환, 빗물이용 등 다양한 시책을 국가보다 앞서 

추진하기도 했고 현재 ‘물의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차근차근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세부 추진계획 중 2014년에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과 수원시 관내 거버넌스를 통한 소유역 간담회, 비점오염저감 시민행동 

강화 등 홍보 및 네트워크 구성이 추진될 계획이다. 구체적 시설로는 장

안구청 옥상 및 광장에 옥상정원과 빗물정원 및 저류시설, 침투형빗물수

로, 여과상자가 총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조성되고 공원 등에 지하수 함

양을 위한 침투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그림 3-2).

광교신도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현

재 여과형시설과 인공습지를 포함하여 총 68개소의 비점저감시설을 설

치 또는 설치 중이다. 이 지구에 대한 비점저감시설 유지관리의 시작단

계인 모니터링 비용만 연간 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3-3). 

이 중 모니터링 비용에만 국비가 70% 지원되고 유지관리비는 전액 지자

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옥상정원 빗물정원

나무여과상자 매립침투형빗물수로

그림 3-2 수원시 장안구청의 그린빗물 인프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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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500㎥/hr 미만 1,500㎥/hr 
이상

인공습지 계

500 이하 500~1,500

시설수 36 24 7 1 68

삭감량 39 136 99 0.3 274

삭감비율 14 50 36 - 100 

모니
터링 

횟수 연 3회 연 3회 연 6회 연 3회 -

단가 100 300 600 300 -

비용 3,600 7,200 4,200 300 15,300

자료 : 수원시 내부자료(2013)

표 3-3 수원시 광교신도시 비점저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일, %, 만원)

1 8 하수도 계획

하수도 계획은 하수와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

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장래인구과 하수처리용량을 예측하게 되는데 하수도정

비기본계획은 처리유량을 과대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부는 2000년대 초에 소규모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지역의 하수도정

비계획 수립 시 마을하수도를 비롯한 소규모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운영이나 비용의 문제로 인해 최근 통합하수도시설 설치로 방향을 완전

히 바꾸었다. 이를 위해 유역하수도계획 수립을 법제화하여 유역별 시설

통합 방안을 정하려고 하나 대부분의 시설이 이미 설치된 상태이므로 통

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책전환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1 9 지하수 계획

물관리는 지표수 위주로 되어 있고, 지하수는 대체 수자원이라는 인식이 

있어 관리가 미흡하다. 그리고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분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 저하우려가 높다. 지하수의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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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체계적이지 않고, 시설용량으로 사용량을 산정하고 있어, 정확한 

수량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하수는 용도별로 담당부처가 다원화되어 있는데, 온천은 안전행정부, 

먹는물은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구분되어 있다. 지하수

는 농업용수로 활용도가 높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큰 편이며 국토

교통부나 환경부와의 공조체제가 미흡하다. 

지하수 계획을 시·군·구 단위에서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활용도 측면

에서 검토하여 시·군·구계획의 실용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관련계획 간 문제점

2 1 계획의 난립

우리나라에는 현재 물관련 법정계획이 23개나 존재하고 있다. 이들 계획은 

국가차원에서 수립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시행계획, 이행계획, 소권역 계

획 등의 이름으로 각종 하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계획의 기간

은 10년 또는 20년이지만 5년 간격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부분 재수립하

고 있다.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계획도 5년 또는 10년 계획이며, 5년마다 타당

성을 검토하여 재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부부처의 각 부서가 1개 이상

의 계획을 관리하고 있지만 칸막이 행정의 영향으로 공조체제는 미약하다.  

구 분 매 10년 매 5년 매 3년 매 1년

대권역 기본계획 수정계획 - -

중권역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중간평가
(연동계획)

이행평가

소권역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 -

주 : 김포시는 임진강합류점 등 6개의 소권역에 대하여 2017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중임.

지방정부는 많은 계획의 수립으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큼.

표 3-4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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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난립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영역 확장 노력이 주된 원

인이다. 기존의 법이나 계획을 활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별도의 계

획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한정된 물관련 

사업예산이 분산되어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언급한 물관련 법정계획 이외에도 기후변화적응대책, 환경

영향평가, 산업폐수관련대책 등 물분야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법정계획

들이 있고, 물관련 비법정계획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난립

되어 있는 물관련 법정계획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

2 2 계획 간 중복 

물관련 법정계획은 동일부처 내 혹은 부처 간의 계획 수립 시 서로 중복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물의 수급과 댐·하천관리 중심으

로, 환경부는 상하수도와 하천의 수질관리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수립하였으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공조체제가 미흡하여 업무의 중복

과 상충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물재이용관리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계

획수립지침 상에도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표 3-5). 

환경부의 물 재이용 정책 관련 법률이 입법예고 초기에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빗물의 침투저류 부분이 삭제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은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워터그리드
1
라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국토교통부

1 SWG, Smart Water Grid = 정보산업, 물 산업, 인프라 산업을 육성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고효율의 차세대 물관리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2012 ~ 2016

년의 4년간 317억원이 투자됐으며 이 중 정부 출연금은 227.8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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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사업내용 및 대상이 유사하여 중복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분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1장 총설 제1장 총설 제1편
수도정
비계획

제1장 총설

제2장 기초조사 제2장 기초조사 제2장 기초조사

제3장 물 재이용 현황 및 
목표설정

제3장 물수요관리 목표설정 제3장 기본사항의 결정

제4장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영향 분석

제4장 물수요관리 추진계획 제4장 시설확충계획

제5장 물 재이용 사업 
계획 수립

제5장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계획

제5장 시설개량계획

제6장 물 재이용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제6장 물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계획

제6장 상수도 
수질관리계획

제7장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제7장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 제7장 상수도시설 
유지관리계획

제8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추진 성과 평가

제8장 상수도시설 
정보화계획

제2편 상수도 수요관리계획

제3편 상수도시설 안정화계획

제4편 재정 및 경영계획

물재이용 중복 물수요관리 중복

표 3-5 물재이용, 물수요관리, 수도정비 관련 계획의 지침내용 중복

2 2 1 주요 수질관련 계획의 중복

물환경관리계획은 한강의 경우 대권역 계획을 수립하였고, 중권역은 30

개 중권역 중 14개 중권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계획은 

수립 중이다. 하수도분야는 국가하수도계획을 2007년에 수립하였으며 

유역하수도계획은 안성천 권역에 대해 2030년을 목표로 수립 중이다. 

이 세 가지 계획은 목표연도도 일치하지 않고, 각 계획에서도 목표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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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의로 조정되거나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목표연도가 다르다.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하수도계획

계획명 공간적
범위

목표
연도

계획명 공간적
범위

목표
연도

계획명 공간적
범위

목표
연도

대권역 4개 20171) 기본계획 4대강 및 기타수계 2020 국가하수도계획 전국 2015

중권역 117개 2017 시행계획 시·군·구별 2020 유역하수도계획 중권역 
규모

2030

소권역 850개
(시·군·구별)

이행계획 시·군·구별 매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시·군·구별

주)  당초 2015년이었으나 2013년 대권역 계획수정으로 2017년으로 변경

표 3-6 주요 물관련 계획의 목표연도

물환경관리계획과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내용적 중복은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두 계획의 핵심사업인 하수도시설 관련 내용은 하수도계획

과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역하수도계획은 내

용적으로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과 매우 유사하다. 이 세 

계획은 수질관리계획의 일반적인 절차인 수질조사, 오염원조사, 장래 

오염원 예측, 수질모형 구축, 목표수질설정, 수질개선대책 등의 6개 요

소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본 골격도 유사하다. 다만 물환경관리계획은 

생태관리,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지역개발부하량관리, 유역하수도계획

은 통합적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치중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

다. 이 세 계획은 내용적 측면에서 80% 이상 중복된다(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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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물환경관리계획, 유역하수도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유사내용

2 2 2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의 중복

국토교통부는 이미 물을 산업화의 대상으로 보고 물 산업을 선진화, 고

도화하기 위해 공급, 설계, 관리 등의 기존 패러다임을 미래형으로 전환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래의 물 산업은 대체 수자원 및 맞춤형 공급 

중심의 효율적 분배, 지역특성을 감안한 분산형 물 공급체계를 염두에 

두고 실시간 자료를 토대로 효율성 개선을 위해 IT 등 기술을 융복합시

키는 전략을 포괄한다. 이를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사

업단을 출범시켜 대응 중이다.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빗물, 하폐수 재이용 등

과 내용적으로 중복되며,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도 연동되는 개념

이다(그림 3-4). 이는 포괄적으로 대상 유역의 물이용 순환그리드 구축

을 전제로 물의 수급 전 과정을 체계화·효율화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빗

물, 중수도, 상하수도 분야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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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신도시 수자원 연계활용을 위한 지능형 수자원 확보기술 개념도

2 2 3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중복

생태하천복원사업(2012년 예산 124억원)은 기존 치수위주의 하천정비

로 인해 훼손된 하천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복원해, 수질개선을 위한 자

정기능과 동·식물 서식처로서 생태적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

하천정비사업(2012년 예산 7,586억원)은 홍수 방어와 아름다운 하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생태하천 조성, 고향의 강, 물순환형 하천정

비 등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내용적으로 중복된다. 비록 환경

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질개선을,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은 치수

를 목적으로 하지만, 하천환경과 수생태계의 지속성 확보 또는 보전 및 

복원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유사한 사업 공정을 가지고 있어 사업 간 

유사·중복 논란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두 부처가 소관 사업을 차별화하여 

지자체의 예산신청 시 대상 사업의 필요성과 소관사업의 성격이 매칭되

는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중복성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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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업의 중복논란은 하천관리의 중심이 기존 이수나 치수에서 수질, 

수생태, 친수관리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두 부처에 분산된 

사업과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3-5 환경부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 국토교통부와 중복 부분

환경부 국토교통부

사업명 생태하천 복원 지방하천 정비(친수)

투자규모 (2011) 1,311억원 (133개소) (2011) 2,143억원 (209개소)

(2012) 1,624억원 (154개소) (2012) 2,565억원 (217개소)

(2013) 2,896억원 (169개소) (2013) 2,054억원 (201개소)

사업기간 1987~계속 2009~계속

국고보조율 광역시 50%, 시군 60% 60%(’13년 신규 광역시 50%)

사업내용 ∎수질개선
- 수질정화·오염정화시설, 퇴적물 준설 등

∎치수, 재해예방
- 재해방지를 위한 제방축조, 보강

∎생태복원
-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생태복원
-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주민편의시설 조성
-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주민편의시설 조성
- 산책로, 자전거 도로, 휴식공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Ⅴ｣.

표 3-7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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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추진기관 특징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국토교통부 ·’90년 하천환경관리기법 연구 및 기초기술 도입
·오산천(’98) 등 7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시범사업 시행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 기본조사 실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환경부 및 
지자체

·‘87년 오염하천정화사업 계획 수립
·지자체 사업을 국가보조로 지원
·자연형 하천정비기법 및 자연정화시설 적용

소하천정비사업 소방방재청 ·소하천을 자연형 하천정비기법으로 정비

하천환경 개선사업 지자체 ·청계천복원사업, 양재천, 수원천 등에서 시행
·하천변 공원화 및 친수사업에 초점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표 3-8 국내 하천환경 정비사업

2 3 계획 간 상충 및 연계 미흡

2 3 1 수질부문

1) 계획 간 목표연도 및 목표수질의 통일성 부재

유역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유역

의 목표수질이다. 환경부는 수질관련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물

환경관리계획에서 목표수질을 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하위개념의 

계획에서는 이 목표수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표 3-9는 팔당댐, 경안천, 한탄강 유역의 물환경관리계획과 수질오염총

량관리계획의 주요 지점별 목표수질과 목표연도를 비교한 것인데, 두 계

획 간 목표수질과 목표연도가 다르게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최근에는 두 계획 간 목표연도 및 목표수질

을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두 계획 간 내용적 차별성 없이 목표연도

와 목표수질을 일치시키면 계획의 중복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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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강대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비고

목표수질
(BOD)

목표연도 목표수질
(BOD)

목표연도

팔당댐 Ia(1mg/L 이하) 2015 1.1mg/L 2020 팔당댐2

경안천 Ⅲ(5mg/L 이하) 2015 2.7mg/L 2020 경안B

한탄강 Ib(2mg/L 이하) 2015 3.3mg/L 2020 한탄B

표 3-9 물관리 계획별 목표수질 비교

2) 하수도 시설용량 산정방법

수질오염총량계획은 하수처리장의 방류 유량과 수질을 정하여 이행하

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하수도정비계획에서의 방류 유량과 수질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는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의 미흡으로  두 

계획 간 하수처리시설 용량 산정 방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총량계획에서의 하수량은 하수가 배출되는 경로, 토지이용 특성, 하수

관거로의 유입 및 이송, 각 오염원으로부터의 직접이송량, 강우특성 등

을 고려하여 산정한다(표 3-10). 

오염원 관거유입량 비고

생활계 분류식 오수발생량 + 합류식 오수발생량 시가, 비시가

축산계 1차처리 방류량 / 축산폐수처리장 유량변환비 자연증감률 고려

산업계 처리형태별, 수거형태에 따라 관거유입량 합산

매립계 매립장의 침출수 발생량의 합

개발계획 기존오염원 관거유입량 산정방식과 동일 개발계획 인구, 
산업시설, 축산시설, 
매립시설

총 폐·하수관거유입량 물재이용기본계획

표 3-10 총량계획에서의 시설용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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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수도정비계획의 하수량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오염원별 원단위, 하수처리인구, 오수전환율을 이용하여 산정한다(표 

3-11). 이 방식은 총량계획의 하수량 산정에 비해 간단한 방식으로 예전

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구분 오수발생량 산정

생활하수량 생활오수량 원단위 × 하수처리인구

지하수사용량 지하수사용량 × 오수전환율

공장폐수량 부지 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 결정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영업오수량에 포함)

지하수유입량 1인 1일 최대오수량의 10~20%로 산정

계획하수량 생활하수량+지하수사용량+공장폐수량+지하수유입량+연계처리량

표 3-11 하수도계획에서의 시설용량 산정

이와 같이 두 계획 간 하수처리시설 용량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

획 수립 및 승인 시 지자체 부서 및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총량계획에서 지역 개발사업으로 반영한 오수량이 하수도정비계

획에서의 지역 개발사업 반영 물량보다 대체로 많은데, 이는 총량계획에

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해 단위 개발사업당 발생하는 오수량을 산정하는 반면, 하수도정비계

획에서는 사회적 유입인구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 인구 수에 반영 후 생

활오수량 원단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2013년 5월에 승인받은 한강수계 경기도의 총량기본계획에서는 전체 

지역개발부하량 중 약 12~16%가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전제로 개발유

보량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

하면 총량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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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의 상충 

한강수계 총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에서 장래 부하량 추정과 삭감

계획에 대하여 하수도 관련부서의 검토를 받았으나 실제로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지 못하여 총량계획의 실행력을 담보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또한 시군의 총량계획과 하수계획을 담당하는 부

서들도 환경부 차원의 공통된 지침이나 방침이 없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할 방법이 없다. 

하수도와 총량에서의 처리량 산정방식이 달라 현재와 장래 처리량과 시

설용량에 대한 이견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개선 없이 해결하기

가 어렵다.

 

3 1) 안양시 사례

그림 3-6 계획 간 시점 및 내용 상충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에서 드러난 쟁점은 총량 및 하수 관련 분야 

간의 상충이다.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승인된 기본계획을 타 계획

에서 수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법에 의한 기본계획들이 관련 지침에 따른 차이와 

수립시점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

에서 환경부 내의 유역총량과와 생활하수과가 하수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선에서 상호보완해 줄지를 환경부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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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대표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하수처리물량 산정 시 총량과 하수도 간의 상충 조정 방안
2

- 유역내 시군 간 연계 물량 검토의 기준 및 협의 절차
3

- 하수처리장 공동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 협의 기준과 절차

- 처리장 공유 시·군간의 총량할당과 운용 방안

- 처리장은 물론 처리구역의 공유 시 개별 물량 추정방식 합의

하수처리장 관련 협약 A B C 비 고

건설비 
분담 기준

시설1 75.0 16.5 8.5 박달 추가 시 토지개발공사 
평촌:주택공사 산본신도시 = 
47.35:52.65

4시설2 59.3 28.8 11.9

운영비 
분담 기준

시설1 60.98 30.94 8.08 시설별 구분없이 통합분담

시설2

표 3-12 하수처리장 분담비율 상이

시 군 당초 협약물량

(건설비분담현황)

A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11.6)

한강수계 총량 기본계획 반영

(현재 실제 유입물량)

600,000㎥/일 550,000㎥/일 600,000㎥/일

물량 비율 2015 비율 2020 비율 2030 비율 2010 비율 2020 비율

A시 365,873 61% 268,070 62% 294,130 57% 296,130 54% 269,634 61% 306,980 53%

B시 185,653 31% 105,378 24% 124,018 24% 130,172  24% 104,232 24% 154,189 27%

C시 48,474 8% 57,594 13% 80,594 15% 97,318  18% 66,386 15% 95,766 16%

D시 　 　 4,347 1% 4,407 1% 4,333  1% 　 　 11,175 2%

E시 　 　  　 14,000 3% 14,000  3% 　 　 13,482 2%

계 600,000 100　 435,389 100 517,149 100　 541,953  100 440,252 100　 581,592 100

표 3-13  OO 단위유역 처리시설 운영 현황 대비 총량과 하수도계획 내용 비교

2 기본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연도가 서로 인접하여 타 계획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조정 방안 부재

3 향후 발생물량에 대한 처리 시 발생시점에 따른 연차별 의무할당인지 시·군 간 상호협의인지, 

기반시설 측면에서 처리량을 우선 처리하는 원칙에 입각한다면 관련 재원과 분담비율에 대한 

협의 기준 필요

4 B시 주장, A시는 50:50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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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남양주 사례

남양주시는 2007년 임의제 총량관리제에서 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을 2012년까지 19,000㎥/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하수도정비계획 변경과정에서 남양주시는 19,000㎥/

일의 증설을 요청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총량계획이 과다산정되었다

는 이유로 증설량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후 2012년 화도처리장 용량부족

으로 인한 무단방류 사건이 이슈화되었다.

구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하수도정비계획

시설용량(㎥/일) 반영연도 시설용량(㎥/일) 반영연도

화도공공하수
처리시설

기존 43,000 43,000

증설 62,000
(19,000 증설)

2012 43,000 2012

표 3-14 남양주시 화도공공하수처리장 시설용량 계획

4) 총량관리와 하수도

한강수계 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이 2013년 6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본격

화되면서 전국의 4대강 수계의 총량관리체제가 가동 중이다. 총량관리

는 내용적으로 하수도계획과 연계 없이는 실효성이 미약한 계획인데, 국

가의 하수도계획 정책방향은 여전히 총량개념보다 처리시설의 운영 강

화, 물 재이용 확대 등이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 2013년 2월 2일 시행된 

유역하수도계획
5
은 실질적으로 시·군이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의 상위계획으로서 30개 권역별로 추가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6
.

유역하수도계획은 유역의 수질상황을 고려해 처리장별로 방류수수질기

5 2012.2.1. ｢하수도법｣ 제4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신설

6 지방환경관서장이 30대 권역별로 수립토록 하고 있고 권역의 설정 및 고시, 대상지역 2개를 우

선 선정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30개를 완료하겠다는 내부 계획 설정(환경부 생활하수과, 

2013.2, 하수도 정책 추진방향, SWG 사업단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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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별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

재 총량계획에서 설정하는 방류수수질 설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처럼 

동일 부처인 환경부의 생활하수과와 유역총량과에서의 법정계획이 중

복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정책결

정의 혼선도 야기될 수 있다.

5) 총량의 기준유량과 하천 유지유량

환경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서의 유량은 동일하천에 대해 여전히 상

이하다. 특히 하천의 규모가 클수록 그 차이가 커져 기술적으로 어떤 값

을 적용해야 할지 혼란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한강본류 단위유역 중 한

강D의 갈수기 유량은 하천정비계획에 비해 유역모형 및 관측치 유량이 

122.8%~-45.4% 차이를 보였으며, 저수기 20.7%~-51.8%, 평수기 

26.8%~-36.3%, 풍수기 45.9%~-40.0%로 큰 차이가 있다. 반면  지천

인 조종A의 갈수기 유량은 하천정비계획에 비해 유역모형 및 관측치 유

량이 35.6~-69.5% 차이를 보였으며, 저수기 –3.0%~-56.3%, 평수기 

–3.2%~-38.7%, 풍수기 19.2%~-33.0%로 본류하천에 비해 차이가 작

은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자료를 근간으로 필요에 따라 서로 다

른 모델을 적용한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정계획 수립 시 

정량적 지표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구분 하천기본계획(A) 유역모형(B) 관측치(C) 법정계획과의 차 법정계획과의 비율차

B-A C-A (B-A)/A (C-A)/A

댐 

건설전

댐 

건설후

SWAT PRMS 백분위 확장법 SWAT PRMS 백분위 확장법 SWAT PRMS 백분위 확장법

한

강

D

갈수기 28.20 28.71 63.80 15.67 63.97 56.61 35.09 -13.04 35.26 27.90 122.2 -45.4 122.8 97.2

저수기 58.52 68.71 82.90 33.12 71.40 56.86 14.19 -35.59 2.69 -11.85 20.7 -51.8 3.9 -17.2

평수기 96.34 93.88 119.00 59.76 81.89 71.11 25.12 -34.12 -11.99 -22.77 26.8 -36.3 -12.8 -24.3

풍수기 163.98 142.10 207.30 141.96 110.28 85.33 65.20 -0.14 -31.82 -56.77 45.9 -0.1 -22.4 -40.0

표 3-15 법정계획과의 유량차

(단위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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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천기본계획(A) 유역모형(B) 관측치(C) 법정계획과의 차 법정계획과의 비율차

B-A C-A (B-A)/A (C-A)/A

댐 

건설전

댐 

건설후

SWAT PRMS 백분위 확장법 SWAT PRMS 백분위 확장법 SWAT PRMS 백분위 확장법

조

종

A

갈수기 0.59 0.70 0.18 0.80 0.71 0.11 -0.41 0.21 0.12 18.6 -69.5 35.6 20.3

저수기 1.35 1.30 0.59 1.31 1.14 -0.05 -0.76 -0.04 -0.21 -3.7 -56.3 -3.0 -15.6

평수기 2.48 2.40 1.52 2.13 2.20 -0.08 -0.96 -0.35 -0.28 -3.2 -38.7 -14.1 -11.3

풍수기 5.00 5.40 3.37 5.96 3.35 0.40 -1.63 0.96 -1.65 8.0% -32.6 19.2 -33.0

표 계속 법정계획과의 유량차

(단위 : ㎥/s. %)

6) 총량과 도시계획 인구지표 연계 상충

총량계획은 제도 도입 초기에 환경부가 내세운 수질관련 최상위 계획으

로 유역 내 각종 개발사업과 하천수질의 보전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개발사업은 인구, 축산, 산업, 토지이용 등 유역의 오

염물질 배출 원인이 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개발사업에 

대한 간섭을 전제로 한다.

문제는 개발사업을 어느 수준에서 간섭하느냐인데 총량제도의 출발 초

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단위유역별 총량을 

할당하는 기본계획은 개발사업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고 시행계획에

서 그 세부 사항의 이행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본 

및 시행계획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면서 기본계획 단계에서 기초자치단

체에게 모든 개발계획의 세부사항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은 총

량할당의 기본인 수질과 유량 대신 개발계획의 반영수준에 더 민감한 계

획으로 변질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기승인 사업

들과 향후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개발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해 둔 연관계

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미래비전을 포함해 향후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최대한 개발사업들을 포함해야 하므로 기존 인구에 이러한 계획인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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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인 인구지표를 상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총량계획에서 이렇게 무리한 도시계획의 인구지표를 반영하지 

않을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과도하게 산정된 인구지표를 수용해야 하고 

그 결과 총량계획의 인구지표가 실질적인 인구지표를 상회하게 된다. 

본래 도시계획은 국책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인허가 상의 문제를 반영하

다 보니 예측과 현실이 항상 차이가 있어 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구지표를 

타 계획에 적극 반영하거나 보정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경기도는 

국책개발사업 등을 포함하여 2020년 도 인구추계가 1200만명에 근접

하므로, 총량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인구를 1,100만명 선까지 하향 보정

하여 과도한 인구계획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이처럼 통계연보 자료

뿐만 아니라 실제인구이동을 고려할 경우 도시계획인구가 지나치게 과

다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따른 택지, 지구단위, 보금자리 등 임대주택

계획을 총량에 반영하기 어려워 별도의 외부유입률을 사용하여 조정해

야만 했다. 

그림 3-7 국책사업 미반영 시 도시계획인구 초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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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도시계획 인구지표와 실제 인구 추이

2 3 2 이수부문(물재이용·물수요·수도정비)

현재 지자체가 수립해야 하는 물재이용관리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물재이용관리계획 및 물수요

관리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물재이용 및 물수요관리에 의한 용수절

감량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령시행 이후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물재이용관리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은 수립시기 및 기준연도가 

서로 상이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수수요량 산정 시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재이용과 물수요관리와 관련 있는 목표수

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물재이용관리계획이나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집행에

서 실제 사업비가 투입되는 계획의 대다수는 상수도 업무 분야이나 계획

수립업무는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계획수립과 집행 사

이에 괴리가 심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

계획 등을 통합하여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칭)물수급기

본계획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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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치수부문(하천정비 및 복원)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주요 강과 중소규모 하천을 관리하고 행정안

전부(현 안전행정부)가 소하천을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였다. 현행 수

자원 관련 법령들은 계획 간의 상하관계나 연계성이 불명확하고 일부 내

용이나 기초조사 등이 중복되고 있으며 행정단위계획과 유역단위계획

이 혼재되었다. 그런데 현재 하천관리는 과거 치수와 재해 중심의 계획

들이 이·치수로, 다시 환경보전과 복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국토교통부의 영역이었던 하천관리에 대해 환경부

가 생태하천복원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의 목적과 방식, 

예산의 중복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중이다. 

하천법에 근거를 둔 치수계획은 2008년 개정 시 기존의 치수적 정비에

서 이·치수, 환경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이때 새로 도입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위인 하천기본계획과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성이 

모호하다. 또한 도시하천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내수배제 문제로 인한 

침수 등을 다루어야 하나 기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 검토할 법적 수단이 없다. 이는 마치 물환경관리계획이나 총량 등 

환경부의 물 관리 분야 간 상호 연계성 부족과 유사하다. 

부처 간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하천법, 도시계획법과 안전행정부 

의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하천의 공간적 구성을 토대로 하는 토지이용

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선 개념과 물의 배제 중심으로 계획 수립이 우세

한 것이 문제이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모두 스마트그리드에 기초

한 물 관리나 물 순환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도 

하천복원과 마찬가지로 두 부처 간 경쟁적 사업 추진이 문제가 될 전망

이다. 또한 안전행정부 주관의 소하천 관리는 유역 중심의 국토교통부와 

달리 행정구역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 수립 지표인 

누적정비율은 증가하나 ’11년 기준 사업 시행은 43.1%에 불과하여 계

획 대비 절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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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

하천 정비는 필요한 유역이나 하천단위에서 시급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치수 계획의 수립을 위해 수행하는 기초조사는 법정계획 간 연계 검

토 시 상호 활용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천기본계획에서의 이수, 환경 분

야 기초조사 자료는 환경부의 수질측정망, 수생태건강성 자료와 중복되

므로 별도 조사 자료보다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토록 법정계획 간 기

초조사 내용도 엄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연도별 사업량
(km)

정비실적

당해연도 누계

연장(km) 정비율(%) 연장(km) 정비율(%)

’95이전 10,287 10,287 29.3 10,287 29.3

’95 162 162 0.5 10,449 29.7

’96 122 122 0.3 10,571 30.1

’97 250 250 0.7 10,821 30.8

’98 250 250 0.7 11,071 31.5

’99 200 200 0.6 11,271 32.1

’00 250 250 0.7 11,521 32.8

’01 285 285 0.8 11,806 33.6

’02 296 296 0.8 12,102 34.4

’03 276 276 0.8 12,378 35.2

’04 267 267 0.8 12,645 36.0

’05 310 310 0.9 12,955 36.8

’06 311 311 0.9 13,266 37.7

’07 382 382 1.1 13,648 38.8

’08 290 290 0.8 13,938 39.6

’09 417 417 1.2 14,355 40.8

’10 414 414 1.2 14,769 42.0

’11 368 368 1.0 15,137 43.1

합계 15,137

자료 : 김문모 등, 2013. “중소하천 치수 종합대책 방안”, 한국수자원학회지, 46(2): 41~49.

표 3-16 연도별 소하천정비 투자현황(’95년∼’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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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하천기본계획과 수생태계 건강성조사의 중복

2 4 하향식, 경직된 계획 기조

2 4 1 유역 여건보다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 수립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 계획과 관련해 현행 법령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 부재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

장관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 및 관

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오염총량관

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하향식 방식은 유역 내 이해당사자 중심의 유역관리

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립과정 및 적용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처럼 현행 수질관리의 중요한 근간을 이

루는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수계별 최상위 계획의 부재로 인해 수질관리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물재이용 법정계획과 관련하여 도 단위 행정구역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

라 환경부가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각 시·도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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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위 시·도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목

표가 매우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별 시·도의 물 재이용 목표를 도 

단위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도는 하수처리수 재이

용이 시급하나 또 다른 시·도는 물재이용 자체가 시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도지사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물 재이용 관

련 정책과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법정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 도 단위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필요한 시·도에만 한정

하여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검토 과정이 원천적

으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2 4 2 총량지침 적용의 문제

대부분의 법정계획은 관련 법에 의해 계획 수립의 범위, 내용, 목차까지도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해당 계획에서 수립해야 하는 내용이 타 계획에서 

심도있게 검토, 수립되어 있으면 그 계획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 기관은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선택해야 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본래 계획에서 수립하라고 규정

된 내용이 이미 타 계획에서 수립된 경우 별도의 노력없이 그 부분은 반복 

인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 각각의 법정 계획은 해당 법률과 지침 등에

서 상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계획 심의나 승인과정에서 반영하여야만 

한다. 부처나 법률에 따라 이러한 규정의 수준이 상이하여 법정계획 중에

는 매우 경직된 방식으로만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우선 물환경관리계획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반면, 

이와 연동되어야 하는 총량관리계획은 경직된 계획기조를 가진 대표적인 

계획이다. 총량계획의 승인과정에서 기술적 내용 검토는 국립환경과학원

의 수계별 전담팀이 담당하는 반면, 과거 유역총량과가 주도하던 총량할당

의 정책적 검토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경향이 있다. 총량관리제도는 수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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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별 총량할당의 원칙과 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과정

보다 기술적 해석 부분에 과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다 보니 총량관리의 

기본 방향이 퇴색되고 있다. 엄청난 오염원과 수질 자료들을 총합하여 수립

하는 데도 결국은 정밀도와 신뢰도가 개선되지 못하여 시·군 통계자료와 

총량자료 간의 불일치 여건이 상존하고 총량지침의 해석부분에서 과도한 

관거 및 물량해석부분도 여전하다. 해당 유역의 하수처리구역 구성, 관거 

보급 및 설치 상태에 따라 달라야 하는 모든 상황을 해석 추정하기에는 현

재의 총량지침은 상당히 미흡하다. 토지계는 다양한 수식이 제안되고는 있

으나 결론적으로 해석의 기초자료가 부실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 지침이 다

양하지 못하다. 이러한 경우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좀더 유연하게 부족한 

자료와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도록 기존 지침을 수정보완해

야 한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과도한 자료의 해석과 검증과정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을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2 5 계획 수립만 하고 실질적 이행은 불가능한 체제

소하천정비계획, 가축분뇨관리계획, 물환경관리계획, 하수도계획, 물수

요관리계획 등의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의 집

행은 현장 여건상 불가능하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집행이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사업비의 반영이 예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기간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계획수립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법정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

는 시기가 도래하여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중권

역 물환경관리계획도 유역환경청이 수립하고 있으나 유역환경청만 사용

하는 수준이고, 시·도는 필요하면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과 별도로 계획

을 수립하고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물재이용관리계획은 과

업의 내용이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중수도 설치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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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의 시·군·구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활용성과 경제성이 없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획 1

개당 3~10억원 수준인 계획의 용역비용만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6 과도한 법정계획의 의무강제 및 지방재정 부담 과다

현재 물환경 관련 계획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중앙정부 계획은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을 0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

어 있으며, 지방정부 계획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을 0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물환경 관련 계획은 계획수립

자 모두가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이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수립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한강수계의 경우 289개 소권역의 10% 정도만이 계획

을 수립하였다. 수립한 계획들도 계획목표기간이 1~2년 남은 시점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3년 7월 31일부로 법령

을 개정(2014년 7월 31일 시행)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

권역 물환경관리계획도 모든 시·군·구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물환경 법정계획은 국내에서와 같이 일률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

할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계획수립의 대상

지역도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계

획기간도 계획수립자의 판단에 따라 효과적인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현장의 필요성과 별개로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하달하는 체제에

서 중앙정부가 국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방정부에게 하위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예산부족으로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물환경관리계획의 소권역계획

과 지하수관리계획, 물재이용계획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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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사례

3 1 국내사례 

3 1 1 안양천 사례

안양천 유역에서는 안양시와 구로구 중심으로 13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

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비슷한 규모의 하천과 비

교할 때 단일 유역으로는 가장 많은 14개 자치단체가 유역에 속해 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1999년에 만들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및 경기도의 여러 자치단체가 인접하고 있으므로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

한 환경 공동 대응 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상호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명  칭 구  성 회  의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안양천 유역 13개 기초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7개 구, 경기도 6개 시)

 정기회의 : 상·하반기 각 1회
 조 직 : 회장 및 간사 각 1인
 위 원 :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장
 실무협의회 구성 : 담당 실·국장

※ 주요기능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 및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3-17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안양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련 지자체

들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양천유역은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천 살리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경교육, 하천오염감시, 생태복원, 탐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 사회단체, 기업 등 26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1970~1980년대에 하수도 수준이던 안양천을 2008년 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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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수준으로 만드는 성과를 올렸다. 안양천 유역은 가장 모범적인 협

의기구와 참여 형태를 가진 유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간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역 협의체가 안양천을 위한 사업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중앙

정부에서 이를 온전히 수용할 부처가 없다. 이수, 치수, 시민편의시설 등

의 하천관리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수질개선, 생태, 환경프로그램운

영 등 환경보전분야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에 장애가 되는 주원인이다.

3 1 2 수원시 사례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통합 물관리를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사례이다.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하수관거로부터 배출되

는 오염물질 때문에 수질관리가 되지 않자 이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물관

리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해서 수원시는 2001년 TF팀을 만들어 물관리 10

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 이후 물 관리 10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정책은 수질개선, 오염원 차단, 생태계 복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는 물 관리 부서 간 업무의 충

돌, 예산의 중복집행을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통합 물관리 정책은 수질과 수량, 치수와 생태복원, 상수와 하수 등 물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수원시는 통합 물관리를 위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기보다 주무 부서를 

정해 놓은 다음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수원

시는 환경국장 총괄하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 관리 정책개

발 및 ICLEI 물 캠페인의 완성을 위해 물 관리 개선목표 달성, 통합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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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정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통합물관리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도, 지하수, 하천, 소하천 등과 관련되어 심의 및 자문을 거

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구분 실무협의회

총괄 / 주관 환경국장 / 환경정책과(수질기획팀)

반 원 하천정비반(하천관리팀장), 수계관리반(수질관리팀장),
하수대책반(하수시설팀장), 상수도반(수도팀장)

회의시기 수시(물관리 사업의 상호 충돌이나 이견 시)

표 3-18 통합 물관리 실무협의회

구분 통합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 소위원회

근거법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17조

개최시기 정기회(반기1회), 임시회(수시) -

위원구성 25인 10인 이내

목적 및 
내용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심의, 자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심의, 자문
 하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심의, 자문
 오폐수 줄이기, 물절약, 물순환도시구현사업, 

빗물이용도시사업 등 심의

 수돗물, 지하수 등 
전문분야의 효율적 
운영

표 3-19 수원시의 물관리위원회

수원시는 물관리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02년 수원시 물관리대

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2004년에는 수원시 물관리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통합 물관리를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모두 갖추어 통합수자원관리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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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추진시기 2008년

추진내용  수원시 물관련 각종위원회의 통·폐합 계획 수립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방침 결정
 조례의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정

조례의 기본내용  물관리 기본이념 개정
 물규약(리스본원칙)채택에 따른 물 공공성의 명문화
 통합 물관리 기본원칙의 개정
 체계적 물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수원시 물관련 분야 각종 위원회 통합 및 운영
 중소하천 네트워크 활동의 명문화
 빗물이용 등 물관리 정책의 활성화

표 3-20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3 1 3 충청남도 사례

충청남도는 2007년 물통합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

단체 단위의 물관리 통합체계를 구축하였다. 새로운 물 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한 수질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했던 충청

남도는 물 통합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역관리개념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했다.

구분 충청남도 사례

중앙정부
(물관리체계 다원화)

- 수량: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 수질: 환경부
- 재난관리: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충청남도
3국 7과(11담당)
1연구원(3과)

- 다원적 물 관리, 유사업무 중첩
- 양과 질 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 시의성 문제에 대한 대처 미흡
- 농업용수의 수질민원 급중

물관리 혁신
물통합관리본부 설치 (2007년 5월)

- 전국 최초의 물관리 통합(기능적)
- 하천 Ⅱ등급, 호소 Ⅳ등급 달성
- 상수도보급률 92%, 하수도보급률 80%

표 3-21 충청남도 물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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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계기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

시킨 모범적 사례였으나 광역자치단계의 체계 개편이 영향력을 발휘하

려면 중앙정부의 조직도 통합되어야 한다. 물통합관리본부를 2007년에 

만들었으나 현재는 본부가 없어지고 물관련 현안 발생 시 TF팀 수준에

서 논의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그림 3-10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본부

3 1 4 시사점

중앙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현장인 유역협의체나 지방정부는 자체적으

로 물관련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조직을 정비하여 대응하고 있다. 

안양천 유역은 유역협의체 형태의 대표 사례이고, 수원시는 기초자치단

체 중 물관련 업무를 선진화시킨 성공적 사례이다. 하지만 유역이나 지

자체는 물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물관련 예산이 분산되어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

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하천공사 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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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을 부분적으로 확보하여 도로보수 공사하듯 하천

공사를 여러 번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충청남도의 물관리 업무 통합노력 실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

앙정부의 물관련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이 분산되어 있으면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역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 어렵다.

3 2 일본의 물환경 관련 계획 현황

3 2 1 현황

일본의 물환경 관련 법률은 환경정책의 근간을 정하는 ｢환경기본법｣
(1993년 제정)

7
으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기본법｣은 대기, 물, 

지반침하,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를 7대 공해로 규정하고 각각에 대

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기본법｣의 물환경 관련 하위 법령으로는 

｢수질오탁방지법｣(1970), ｢수도법｣(1957),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1984), ｢하수도법｣(1958)이 있다. ｢환경기본법｣에서는 환경기준이 정

해져 있고, ｢수질오탁방지법｣에서는 배수기준
8
, ｢수도법｣에서는 수도수

의 수질기준(시안, 수은 등), ｢하수도법｣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환경기

본법에서 제시)이 정해져 있다.  

일본에서의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은 표 3-22에서와 같이 13개 정도인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수질관리를 위한 계획은 총량삭감계획, 호소수질보

전계획 등 8개이며, 수량(물 이용)관리를 위한 계획은 광역적 수도정비 계

획 등 4개이고, 하천관리를 위한 계획은 하천정비계획 1개이다. 국토교통

성에서 수립하는 전국수자원계획은 법률에 의한 계획이 아니지만, 전국 수

자원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978년에 처음으로 “장기물수급계

획(1990년)”, 1987년에 “전국종합수자원계획(Water Plan 2000)”, 2009

7 환경기본법은 공해대책기본법(1967년 제정)이 폐지되면서 제정되었음.

8 배수기준은 배출수의 유해물질 기준을 말함.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104

년에 “새로운 전국종합수자원계획(Water Plan 21)”이 수립되었다.

분야 법령 제정
연도
(년)

관련 계획 계획수립자

수질 수질오탁방지법 1970 총량삭감계획 都道府県知事

생활하수대책 추진계획 市町村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1984 호소수질보전계획 都道府県知事

瀬戸内海 환경보전 
특별조치법

1973 瀬戸内海 환경보전 기본계획 環境大臣

瀬戸内海 환경보전에 관한 府県계획 府県知事

하수도법 1958 유역별 하수도정비 종합계획 都道府県知事

가축배설물 관리의 적정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999 가축배설물의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 都道府県知事

처리고도화 시설정비 계획 축산업자

수량 수도법 1957 광역적 수도정비계획 지방공공단체

- - 전국종합수자원계획 国土交通大臣

수자원개발촉진법 1961 수자원개발기본계획 国土交通大臣

특정다목적댐법 1957 기본계획 国土交通大臣

공업용수법 1956 - -

하천 하천법 1964 하천정비계획 하천관리자

표 3-22 일본의 물환경 관련 계획 현황 

총량삭감계획은 광역적인 폐쇄성 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배출수 농도

규제 이외에도 국내의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같은 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계획이다. 총량삭감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도쿄만(東京湾), 이세만(伊

勢湾) 및 세토내해(瀬戸内海) 유역의 20개 도부현(都府県)이며, 지정항

목은 COD, TP, TN으로 이들을 배출시키는 특정사업장에 대한 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대규모 생활계 및 산업계 사업장을 중심

으로 삭감계획을 수립하며, 총량규제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

장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책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瀬戸内海 환경보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특정유해물질도 총량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역별하수도정비종합계획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것이지만, 생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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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보전·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하천, 공공수역 및 해역에

서 효과적으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이다. 이 계획의 특징은 유역

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있을 경우 개별적인 하수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

고 유역전체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에서 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 계획은 수립되고 있다.

호소수질보전계획에서의 대상호소 및 지역은 환경대신(環境大臣)이 지

정하는데, 비와호(琵琶湖), 가스미가우라(霞ヶ浦), 스와호(諏訪湖), 신지

호(宍道湖), 테마늪(手賀沼) 등 일본의 대표적인 호소가 해당한다. 이 계

획의 수립 배경은 ｢수질오탁방지법｣에 의한 배수기준, 하수도 정비 등

의 대책이 있어도 호소의 수질개선에 효과가 적은 지역에 대하여 효과적

으로 수질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적수도정비계획은 수도사업을 하는 지방공공단체가 광역적인 정비

가 필요할 경우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수자원개발기본계획은 도쿄, 

오사카 등 7개의 대도시에 위치한 수계에 한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하

천정비계획은 하천관리자
9
가 하천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수립하는 계

획이다. 

3 2 2 시사점

일본의 물환경 관련 계획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13개 정도인 것으

로 종류가 많지 않다. 계획은 국내에서와 같이 일률적으로 수립하지 않

고 필요할 경우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계획의 기간 또한 계획

수립자의 판단에 따라 효과적인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계획수립 대상지역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추진하

고 있으며, 이외의 지역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 유역단위로 수자원을 관리 및 이용하는 계획을 추진하

9 일본에서의 1급하천(국내의 국가하천에 해당)은 국토교통대신(國土交通大臣)이 지정하는 하천

이고, 2급하천(국내의 지방하천에 해당)은 도도부현지사(都道府県知事)가 지정하는 하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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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지방정부에서의 법정계획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적은 편이다.  

물재이용계획과 관련한 일본의 법정계획은 없으나, 수자원이 부족한 대

도시(京都, 大阪, 福岡, 香川)는 법률에 의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의

무화하고 있다. 지하수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된 계획

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관련전문가 설문조사

1 설문개요

2 설문분석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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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련전문가 설문조사

1 설문개요

연구진은 이 과제에서 도출된 물관련 법정계획의 문제점과 현황에 대한 

공감의 정도를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발전 방안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자 하

였다. 설문은 총 13개 문항이지만 연관 항목이 5개로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한 항목은 법정계획 간 통합에 대한 그룹을 묶는 내용

이라 다소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부록 2 참조). 

설문은 공동연구자들이 토론을 거쳐 선정한 법정계획의 종류와 이들 계획

의 수립부처 및 역할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5개

시·도 연구원은 각 지역에서 일하는 실무자들과 자문위원이나 계획 수립 

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을 설문 대상자로 선정하여 총 371명의 목록을 작성

하였다. 이들 중 연구진에서 발송한 이메일 설문에 응답한 101명에 대한 설

문 결과가 정리 분석되었다. 설문응답자의 유형 분석에서는 소속기관과 물

관련 업무 종사기간,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자문 횟수 등을 추가하여 연관 

업무 경력에 따른 응답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설문 내용 참조).

소속기관 업무 경력 수립 또는 자문 횟수

학교, 연구기관 50 5년 미만 30 없음 18

중앙정부 1 5년 이상 10년 미만 19 1회 4

지방자치단체 34 10년 이상 15년 미만 15 2회 10

민간기관(엔지니어링 업체) 7 15년 이상 20년 미만 17 3회 13

시민사회단체 9 20년 이상 20 4회 3

5회 이상 18

주) 총 응답자 수 : 101명

표 4-1 응답자 현황

(단위 : 명)



관련전문가 설문조사 109

2 설문분석

2 1 물환경 법정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

그림 4-1 소속기관별 물환경 법정계획 인지도

법정계획의 이름 또는 내용을 인지하는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

림 4-1과 같이 응답자 대부분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알고 있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순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역종합치수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설문자 중 총량업무를 담

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연구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행계획을 포함할 경우 총 25개의 물환경 법정계획의 수에 대해 89%

가 응답하여 계획의 수가 많다는 것에 응답자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4-2와 같이 20년 이상 경력자 중 35%가 ‘매우 많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110

음’으로 응답하여 계획의 난립에 공감하는 수준이 높았다. 

그림 4-3과 같이 실제 물관련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실무자 54명을 대상

으로 계획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더니, 수립 또는 자문에 참여횟수가 5회 

이상, 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응답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업무수행 부담정도는 계획의 수립 또는 자문횟수가 적을수

록 부담을 더 느끼고 업무 경험이 많을수록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그림 4-4).

그림 4-2 물관련 법정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

그림 4-3 실무자 대상 업무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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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실무자 대상 업무 만족도

그림 4-5 계획 간 중복성에 대한 공감 정도

그림 4-5와 같이 계획의 중복성에 대해 업무경력 20년 이상인 경우 응

답자 모두가  동의하고, 자문 및 수립 횟수가 5회 이상의 경우 28%가 ‘매

우 그렇다’고 응답해 계획 간 중복성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4-6과 같이 중복성을 가지는 계획들의 통·폐합의 실현가

능성에 대해 업무경력과 자문 및 수립횟수에 상관없이 80% 이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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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통·폐합 실현가능성

그림 4-7 계획 간 연계성 및 상호협조 미흡에 대한 공감

그림 4-7과 같이 계획 간 연계성 및 상호 협조는 관련 계획의 자문 및 수

립 경험이 많을수록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업무 경력은 10~20년 

사이인 응답자들의 불만이 20년 이상인 응답자들에 비해 많았다.

2 2 물환경 법정계획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물환경 법정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연구 결과 도출된 7가지에 대해 1 ~ 

3순위까지만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한 결과에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

게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였다
10
. 그림 4-8과 같이 가중치까지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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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은 순서부터 정리한 결과 ‘물환경 관련 계획의 난립(중복 및 과

다 계획 시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법정 계획 간 상충 및 연계성 

부족’과 ‘계획 수립만 하고 실질적 이행은 불가능한 체제’가 그 뒤를 이

었다. 이처럼 난립하고 있는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들을 조정, 개선하기 

위해 그림 4-9와 같이 ‘수립 체계 등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76%)’는 답변이 ‘기술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13%)’는 답변보다 6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계획 수립관련 문제점

  

그림 4-9 제도개선 vs 기술개선

제도적 개선을 위해 연구진에서 제안한 8가지 대안 중 ‘관련 법정계획의 

통·폐합’이 141점으로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다음으로 ‘관련 법

령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94점)과 ‘물관련 최상위 법

인 기본법의 제정’(65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높은 응답률을 보

였다. 기술적 문제의 개선 대안 6 가지 중에서는 ‘부처 간·계획 간 연계 

지침 마련’(23점)과 ‘행정구역 중심에서 유역단위로 점진적 전환 통

합’(21점)이 단연 많은 응답을 얻었고 다음으로 ‘계획별 목표연도 통

일’(13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4-10과 그림 4-11은 최고점을 획득한 ‘관련 법정계획의 통·폐합’과 

‘부처 간·계획 간 연계 지침 마련’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그래프이다.

10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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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제도적 문제 해결 

그림 4-11 기술적 문제 해결

기존 계획의 중복 문제 대안으로 응답자들이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계획

들을 통폐합하기 위해 그룹으로 묶도록 한 결과에 대해 요인분석
11
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관리기본계획’과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가

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그룹이었고, ‘오염총량관리기본·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 ‘대·중·소권역수생태계획’이 그다음

이었다. 3번째로 상관관계가 높은 그룹으로 묶인 계획들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하천기본계

11 Factor Analysis로 많은 변수를 상관관계가 높은 것끼리 묶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단순화 시키

는 통계기법임.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 1.0 이상, 요인 적재치 0.39 이상을 기준으로 4개 

그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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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유역종합치수계획’들로 이들 계획 간 통폐합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4-2).

그룹 A B C D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0.706 0.061 0.214 0.116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0.693 0.059 0.227 0.113 

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계획 0.688 0.079 0.252 0.125 

비점오염원관리대책 0.676 0.081 0.202 0.118 

중권역수생태계획 0.649 0.023 0.162 -0.047 

소권역수생태계획 0.624 0.015 0.160 -0.040 

대권역수생태계획 0.612 0.020 0.159 -0.058 

소하천정비종합계획 -0.367 -0.751 0.329 0.013 

소하천정비중기계획 -0.370 -0.733 0.359 0.033 

소하천정비시행계획 -0.362 -0.725 0.347 0.035 

하천기본계획 -0.370 -0.699 0.323 -0.018 

유역종합치수계획 -0.320 -0.552 0.342 -0.068 

물수요관리종합계획 -0.468 0.546 0.224 -0.352 

물재이용기본계획 -0.408 0.541 0.341 -0.286 

물재이용관리계획 -0.414 0.529 0.378 -0.299 

물수요관리시행계획 -0.467 0.522 0.278 -0.313 

수도정비기본계획 -0.473 0.515 0.095 0.193 

전국수도종합계획 -0.464 0.482 0.112 0.217 

하수도정비기본계획 0.276 0.155 0.393 0.026 

유역하수도정비계획 0.305 0.139 0.421 -0.011 

국가하수도종합계획 0.274 0.133 0.459 0.000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0.437 0.134 0.466 0.074 

수자원장기종합계획 -0.388 0.099 0.403 0.036 

지하수관리기본계획 -0.391 0.275 0.118 0.796

지역지하수관리계획 -0.387 0.266 0.132 0.786

신뢰도 0.918 0.904 0.795 0.988 

표 4-2 통·폐합이 가능한 계획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수치는 요인 적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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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개별계획별 문제점

물환경관리계획은 기존 제도에 따르면 대·중·소권역별 계획, 중권역의 

중간 및 이행평가 등이 수행 중이다. 이렇게 많은 계획과 잦은 평가에 대

해 ‘수립해야 할 계획들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전체의 74%로 

높았고, 소속기관이 지자체인 응답자들에서 89%로 가장 높았다(그림 

4-12).

그림 4-12 많은 계획과 잦은 평가에 대한 평가

그림 4-13 물재이용 계획의 중복 수립 타당성 

현재 물재이용 관련 계획들이 중복 수립 중인 상황에서 이 계획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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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업무경력, 자문 및 수립 참여횟수

와 상관없이 전체 응답자 중 타당하지 않다(타당하지 않음+매우 타당하

지 않음)는 의견이 79%로 타당하다(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그

림 4-13).

하천 관련 계획의 중복 및 연계성 부족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4% 

공감하고 있는데, 그 경향이 업무경력과 자문 및 수립 참여횟수가 많을

수록 높았다(그림 4-14).

그림 4-14 하천관련 계획의 중복성, 연계성 부족

현재 법정계획이 아닌 비점오염저감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속기관별로 응답 비율이 상이했다(그림 4-15). 학교

와 연구기관은 법정화하는 것에 대해 ‘적절’과 ‘부적절’의 비율이 비슷하

게 나타나 필요성에 대해 논란 중인 것으로 보이나, 지자체의 관련 실무

자들은 ‘부적절’ 응답이 10% 높아 법정계획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

였다. 반면 민간기관과 시민단체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비점계획수립의 법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교육 필

요성을 시사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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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비점오염계획의 법정계획화 적절성

3 시사점

응답자들의 법정계획 인지도를 보면 오염총량관리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

획 등의 수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계획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반면, 

전국수도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중앙정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수

는 대부분 ‘많다’고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각 계획 간 중복 및 연

계성 부족에 대해 ‘미흡하다’고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고, 관련 계획 수립의 

문제점도 계획의 중복 및 과다 계획 시행으로 뚜렷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관련 법정계획의 통·폐합’이 

제안된 대안 중 압도적 1위였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86%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 중 통·폐합이 가능한 계획들에 대해서는 지하수

계획 간 통·폐합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고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와 관

련된 계획 4개, 수생태계획 3개 통·폐합이 주목을 받았다. 또한 물이용

과 관련된 ‘물재이용관리·기본계획’ 등 6개 계획의 그룹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그림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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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통·폐합 가능한 계획 그룹화

비점오염저감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포함시키는 문제는 응답자의 경험과 

소속기관에 따라 ‘적절’과 ‘부적절’이 대립 양상을 보였다. 비점오염저

감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69명은 ‘적절’이 43%, ‘부적절’이 35%로 대립

하고 있고 소속기관별로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이 상존하거나 상이하여 

관련 계획의 법정화 시 심도있는 찬반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그림 

4-17).

그림 4-17 비점오염저감계획 법정계획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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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물환경 관련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1 여건분석

1 1 한강유역의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여건 변화

1 1 1 한강유역의 특성 

그림 5-1 한강수계 구성

한강수계는 그림 5-1과 같이 법정하천 732개소에 총연장 7,112km로 

구성되며 법정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하천

은 한강본류를 포함하여 38개소로 총연장이 814km이고, 지방하천은 

달천 등을 포함한 694개소로 총연장이 6,298km이다.

한강하류유역의 지형은 남·북한강이 합류하는 팔당댐에서 임진강 합류

점까지 대부분 계곡사이의 평탄한 저지대에 위치하며 약 18.81%의 완

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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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연강수량의 증가와 풍수 ·갈수기 차이 심화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7.4mm(1978~2007)이며 과거100년의 

추세를 볼 때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도별 강수량은 1939

년 754mm가 최저치이고 2003년 1,756mm가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 10년 평균 강수량의 변동 추세

자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년

연간 강수량의 2/3가 7~8월에 집중되고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강수량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도별, 계절별 강수량의 편

차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홍수위험 관리, 물공급, 물환경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풍수기와 갈수기의 강우량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풍

수기에 강우량은 더 많아지고, 갈수기에 강우량은 더 적어지고 있다.

그림 5-3 30년간(1981~2010)의 강수량 월평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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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 지속적 개발로 인한 하천유역의 불투수층 확대

유역의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물 

순환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강우 시 토양으로 침투되는 양이 감소하게 되어 결

국 강우 유출수의 첨두유량 및 유속의 증가와 첨두유량 도달시간 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강우 유출량 및 첨두 유량의 증가는 강우 시 홍수의 발

생 빈도 및 크기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범연, 2010).

또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인한 침투량의 감소는 강우에 따른 지하수 

재충전의 감소를 가져와 건기에 하천흐름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롱아

일랜드에서 수행한 조사는 「하천에 공급되는 물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84%가 지하수에 의한 것이지만 도시화된 지역의 경우 불투수면에 의한 

우수 유출수 증가와 하수도망으로의 유출로 인해 단지 20%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불투수율이 증가하게 되면 지하수 유량

의 감소로 인해 건기에 하천 수량이 극심하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 건천

화를 일으키게 된다(Simmons and Reynolds, 1982). 

아울러 불투수면이 증가하면 수질에도 영향을 주는데, 강우 시 차량으로

부터 도로면의 수질오염물질이 유출된다. 그리고 여름철 동안 도시유역

에서 하천 수온의 상승은 초지나 산림지 유역보다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수온이 유역의 불투수면 비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음이 밝혀졌다. 

불투수면이 증가함에 따라 수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수생태의 건강성은 유역의 질을 나타내는 환경지표로 불

투수면과 하천 내 생물다양성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불투수면의 

비율이 10~15%를 초과하게 되면 어류서식지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어

류와 수생곤충의 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1은 수도권 주요 하천 유역의 불투수층 면적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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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류 하류

총면적 불투수층 면적 비율 총면적 불투수층면적 비율

중랑천 114.14 20.70 18.1 117.33 63.42 54

안양천 88.42 31.36 35.4 101.96 74.32 73

탄천 101.22 25.23 24.92 155.06 61.39 40

자료 : ‘유역관리 효율화를 위한 불투수면 지표개발과 적용(환경정책평가원, 2003)’ 보고서의 

내용 중 상·하류를 서울시계를 위주로 구분하여 사용함.

표 5-1 수도권 주요하천 유역의 불투수층 면적비

(단위:㎢, %)

 

Schueler에 의해 불투수면에 근거하여 도시하천을 구분하면 불투수면

이 민감하천은 1∼10%, 손상하천은 11∼25%, 생태적 건전성 유지불능

하천은 26∼100%인 경우에 해당한다(표 5-2). 

현재 수도권의 주요하천은 상·하류를 포함하여 거의 전 하천구간이 생

태적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도시하천의 
구분

민감하천
(1~10% 불투수면)

손상하천
(11~25% 불투수면)

생태적 건전성
유지불능 하천
(26~100% 불투수면)

수질 양호 보통 보통-불량

하천의 
생물다양성

양호-우수 보통-양호 불량

정책목표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하상의 안정

하천수질의 중요요소 유지 하류의 오염물질 부하량 
최소화

수질목표 침전물 및 수온 영양물질 및 금속부하량 박테리아 제어

우수처리
시설의 
선정요소

2차적인 환경영향 제거효율 제거효율

토지이용
관리

광범위한 유역의 불투수면 
제한, 부지의 불투수면 
제한

부지의 불투수면 비율 제한 추가적인 공지이용 및 
재개발의 장려

모니터링 및 
시행

불투수면의 GIS 
모니터링, 
생물학적모니터링

민감하천과 동일 오염물질 부하량의 모델링

강기슭 
완충지대

광범위한 완충 네트워크 보통의 완충폭 산책로

자료  :  유역관리 효율화를 위한 불투수면 지표개발과 적용(환경정책평가원, 2003)

표 5-2 불투수면에 근거한 도시하천 구분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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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4 규제와 감시의 느슨함으로 팔당 상류의 점오염원 급증

한강수계 공공하수처리장의 개수가 그림 5-4와 같이 8년여 동안 2배 증

가하였으며, 특히 상류수역에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량도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70만톤이 

증가하였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벗어난 직상류부터 위락시설이 급증하

고 있다. 팔당상수원은 춘천, 가평 등 상류지역 오염원의 영향을 크게 받

는 지역이다. 따라서 상류지역의 오염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규제도 느슨하지만 지도 및 단속을 비롯한 감시도 강력히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특히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위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권은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경제에 일정부분 기여

를 하고 있는 지역시설에 대하여 강력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5-4 한강권역 공공하수처리장 연도별 현황

1 1 5 상류유역의 도시화 및 산림으로 인해 난분해성 물질 증가

상류의 도시화에 따라 증가한 하수처리량과 우거진 산림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은 한강수계의 난분해성물질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는 생물학적 처리가 된 유기물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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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실상 난분해성물질이다. 또한, 산림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 대

부분은 썩은 낙엽으로 분해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난분해성 물질

이다. 하천 상류의 산림이 우거지고, 하수처리가 대부분 이루어진 한강

수계 하천은 이제 난분해성물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1978년 이래 수십 년간 생분해성 유기물질 관

리지표인 BOD 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공공수

역의 BOD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난분해성물질인 COD 오

염도는 정체하거나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5-5와 같이 팔당댐에서의 

BOD 및 COD 값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BOD는 지속적으로 개

선되어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COD 값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COD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생물화학적 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

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수원은 염소소독 시 유해한 부산물을 생

성하여 수돗물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류유역의 도시화 및 

산림으로 인한 난분해성 물질의 증가, 유입과 조류에 의한 내부 생성 유

기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있어, COD 또는 TOC(총유기탄소)를 지표로 

하는 수질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5-5 팔당댐 연간 수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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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수량과 수질이 분리·고착된 물환경관리체제

1 2 1 수량과 수질분리체제의 고착화 심화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수질과 수량관리를 분리해 관

리하고 있다. 게다가 소하천의 재해부문은 안전행정부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다. 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정부의 관리조

직이 너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 정책수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관리체계가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은 20여년째 지

속되고 있다. 물관리체제가 이원화된 것은 1980년 환경청의 수질보전국

이 신설되면서였다. 그 후 통합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물관리정책조정

위원회와 수질개선기획단이 설립되었으나 이들 조직은 통합조정에 큰 역

할을 하지 못하였다. 즉, 분리된 물관리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관리체제의 연혁은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연도 수질개선기획단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1980. 1 환경청 신설, 
수질보전국(하천 및 
호소수질 측정 시작)

1984. 12 건설부 상하수도국 신설

1990. 1 환경처로 승격, 
수질보전국

1991. 4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내무부로 이관하고
공단폐수처리장업무를 
환경처로 이관

수질보전국(공단 폐수 
처리시설 업무 추가)

내무부 방재계획관실 
신설

1994. 5 상하수도국을 환경처로 
이관(낙동강 수질 사고 
계기)

건설부 상하수도국과 
보사부 음용수 관리 
접수, 상하수도국 신설

1994. 12 건설교통부 수자원 
심의관실

환경부는 상하수도국 및 
수질보전국 유지

내무부 방재국으로 
승격(방재계획과, 
재해대책과, 
재해복구과)

표 5-3 물관리체제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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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질개선기획단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1997. 2 물관리정책조정위
원회 및 수질개선 
기획단 설치

2001. 현재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환경부 상하수도국 및 
수질보전국

행정자치부 민방위 
방재국

자료  :  대한민국 물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광운대학교, 2005)

표 계속 물관리체제의 연혁 

1 2 2 부서별로 세분화되어 오히려 재정의 비효율적 초래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물관리체제를 보면 물은 부처 내 국·과별로 세분

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각의 

법정계획이 있다. 즉 물환경정책과는 물환경계획, 유역총량과는 수질오

염총량관리계획, 상하수도과는 상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계획, 생

활하수과는 물재이용계획을 관리·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부서별

로 세분화되어 있어 통합된 관점을 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각 부서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립을 요구한 법정계획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에까지 이어져 비효율을 답습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공사 등

의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이다.

1 2 3 부처(서)별 이기주의에 근간한 물환경 관련 계획의 모럴해저드

현재 물 관리와 관련한 행정조직은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로 분리되어 있다. 게다가 상하수도의 집행부분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관리의 다원화로 인한 폐해는 다음과 같

다. ① 국가 물관리정책의 왜곡과 효율적 물관리(수량과 수질)의 부재, ② 

도농 간의 물공급 격차와 이를 해소할 효율적 관리 주체의 부재, ③ 수자

원공급, 상수원관리, 상하수도 부분의 과다 또는 중복투자 심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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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관리가 통합되지 못한 주요 원인은 정부부처 이기주의에 있다. 

또한 부처 내 부서 내에서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물

환경정책과는 물환경계획, 유역총량과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상하

수도과는 상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계획, 생활하수과는 물재이용

계획을 관리·담당하고 있다. 즉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업무영역의 확보

를 위해 법정계획을 수립·담당하고 있다. 같은 부처 내 법정계획도 서로 

통합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1 3 물환경관리체제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한 요구가 급증

1 3 1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에 지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현재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은 지역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립

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와 같이 전형적으로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방정부가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법정계획의 수

립은 지역의 현황과 향후 물관리의 발전방향까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렇게 의무화하여 수립된 법정계획은 재정을 반영할 수 없어 사업으로 이

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법정계획 수립 시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1 3 2 유역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지역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유역공동체 간의 협력적 

관리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한 물환경 관련 계획

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 중심의 유역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도 유역관리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구역의 관리

(시, 군)단위로 사업의 기획과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역관리는 이

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오염의 예방과 처리가 행정 측면이 아닌 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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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유역특성 등을 반영한 실질적 수질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유역 단위 통합적인 사업의 기획과 집행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1 3 3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물이용부담금체제의 개편 요구 증가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서울을 비롯한 한강수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강

원도와 충북은 시기가 미루어져 있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수질의 총

량관리를 위해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을 제한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실행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기반이 확보되

지 못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물이용부담금체제의 개편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하류수

역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역의 개편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 특

히 물이용부담금을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

고 있고, 국가예산의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형태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

가예산에 대한 매칭으로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리하기가 쉽지만 물

이용부담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부담금만의 사업을 확보하는데 실패했

다. 즉 많은 물이용부담금이 조성·사용되었지만 물이용부담금만으로 계

획된 사업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1 4 미래지향적 물환경관리체제의 구축이 요구

1 4 1 새로운 한강수계 관리시스템으로 개편 필요 

현재와 같은 한강수계 관리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상류수계 지역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고, 하류수계 지역도 역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는 

투명성과 효율성, 합리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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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에서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많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새로운 COD 물질의 증가에 따른 처리방법도 요구되

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한강수계 관리의 핵심은 재원 확보에 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의 통·폐합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새로운 관리시스템

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1 4 2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계획이 요구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중요한 정부 역할 중 하나이다. 국지적으로 수

자원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양질의 수자원 확보가 중요하게 대두

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수자원관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양질의 용수 부족과 여름철 홍수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수자원의 관리가 어렵다.

현재 수자원의 법정계획은 부처별로 나누어져 수립되고, 부처 내에서도 

부서별로 나누어서 수립되고 있다. 통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대목이

다. 특히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로 나가는 것이 필

수적이다.

1 4 3 수질과 수량부문의 물관리를 위해 집행·관리기관의 통합화가 필요

현재 물관리의 통합화는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쉽지 않

다. 특히 물관련 부문은 재해, 농업용수, 오염원관리에 바탕이 된 토지이

용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물관리 집행·관리기관의 통합

화를 통해 다소나마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시·군·

구처럼 수자원공사 등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동시에 받

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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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변화

◦한강유역 특성과 기후 
변화로 인한 여건변화

◦연 강수량의 증가와 풍수·갈수기의 차이 심화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하천유역의 불투수층 확대
◦규제와 감시가 느슨해 상류수원의 오염원 급증
◦상류유역의 하수처리장의 증가와 산림으로 인해 난분해성 물질  증가

◦수량과 수질이 분리 
·고착된 물환경관리체제

◦수량과 수질분리 체제의 고착화 심화
◦세분화된 계획으로 오히려 재정의 비효율 초래
◦부처(서)별 이기주의에 근간한 물환경 계획의 모럴해저드 

◦물환경 관리체계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한 
요구가 급증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에 지역의 역할 강화 반영 필요
◦유역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물이용부담금체제의 개편 요구 증가

◦미래지향적 물환경 
관리체제의 구축이 요구

◦새로운 한강상수원 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계획이 요구
◦수질수량부문 물관리를 위해 집행·관리기관의 우선 통합화 필요

표 5-4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여건변화 

2 개선방향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기본 및 세부 방향은 그림 5-6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1 기본방향

물환경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제시

하였다. 첫째, 난립 중복된 물환경 법정계획을 통·폐합으로 정비, 둘째, 

유역관리에 기반을 둔 계획으로 수립, 셋째, 지자체의 행·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계획수립, 넷째,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재편이 그것이다. 앞서 

문제점 및 전문가 및 관련 업무 담당자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난립되고 중복된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을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

고, 이 법정계획의 통합 방향에는 유역단위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기초자

치단체의 능력과 역할에 부합하게 수립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

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재편되는 것이 통합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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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세부방향

첫째 방안(난립 중복된 물환경 법정계획을 통·폐합으로 정비)은 ➀지침

과 내용이 유사한 계획의 통합과 ➁획일적인 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필요

한 경우 및 지역에만 수립을 제시하였다. 유사한 법정계획은 통합하여 

정비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 의무적으로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양

하고, 필요한 지역이나 경우에만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방안(유역관리에 기반을 둔 계획으로 수립)은 ➀행정단위가 아닌 

유역단위 계획 수립과 ➁유역협의를 바탕으로 한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

다. 많은 지역이 하천의 상·하류나 중심선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는 행

정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분리된 구조가 아닌 유역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단위로 물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역단위 계획은 유역에 포함된 지역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

립되어야 한다.

셋째 방안(지자체의 행·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계획수립)은 ➀수립된 계

획의 책임있는 이행체계 구축과 ➁재정상황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제시

하였다. 계획은 수립하였는데, 현장여건 미고려 또는 재정 확보가 안 되

어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계획만을 다시 수립하는 악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책임있는 이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에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방안(미래 지향적인 계획으로 재편)은 ➀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과 

➁기후 변화 및 상·하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체계의 분리에 따른 중복투

자 등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하여

도 국가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분리된 국가체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하

부조직에서 통합 관리하기는 어려우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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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5-6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개선방향

3 개선방안

3 1 총괄개선방안

물환경 법정계획의 개선을 위한 총괄 개선방안은 기본 및 세부방향과 연

계하여 표 5-5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기본방향인 「난립·중복된 물환경 법정계획을 통·폐합으로 정

비」 부문에서 개선방안은 ➀유사계획의 통·폐합, ➁계획 간 위계 정립 

및 조정, ➂계획 간 연계성확보 방안, ➃계획내용, 목표연도, 범위 등의 

통일을 제시하였다. 유사계획의 통·폐합에서는 물환경관리계획과 수질

오염총량관리계획, 하수도계획을 가칭 「유역물환경관리계획」으로 통합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의 목표연도를 통일하고, 계획범위를 동일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환경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물재이용계획 

등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통일하면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리방안을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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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본방향인 「유역관리에 기반한 계획으로 수립」 부문에서 개선

방안은 ➀유역을 중심으로 한 계획, ➁수질관리를 위한 유역통합, ➂유

역 거버넌스체제 구축(광역, 기초자치체, 지역주민, 유역환경청), ➃실

무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물관리를 위해 유역단위로 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질관리를 위해 유역 통합과 거버넌스체

제 구축도 필요하다.

세 번째 기본방향인 「지자체의 행·재정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 부문

에서 개선방안은 ➀목표연도 중심의 이행평가체제로 전환, ➁사업집행

까지 고려한 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다. 목표연도 중심의 이행평가체제로 

전환은 목표달성을 위한 평가를 매년 시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목표연도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집행을 고려한 계

획수립은 많은 계획 수립이 지자체의 행·재정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더구나 계획만 수립하고 지자체 여건상 사업집행은 실시하지 못하는 경

우를 지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번째 기본방향인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재편」 부문에서 개선방안

은 ➀부처 및 부서 간 중복계획의 스크린시스템 확보, ➁유지관리 및 효

율성을 목표로 계획수립, ➂계획수립 비용 간 편차 조정 및 재검토, ➃과

학적인 자료 수집 체계 확보, ➄기초자료 공유 가능한 DB체계 확보, ➅
기술적 지침의 일관성 확보, ➆법정계획의 검토 및 승인과정의 심의 절

차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을 신설할 경우 기존 계

획과 중복된 사항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및 효율성

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추후 유지관리에 많은 재정

이 투여된다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사업의 계획 수립은 지양하도록 하

는 것이다. 또한 과학적인 자료수집체계와 공유 가능한 DB체계를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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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개선 방안

▫ 난립 중복된 물환경 법정계획을 
통·폐합으로 정비

⇒ ∙ 유사계획의 통·폐합
∙ 계획 간 위계 정립 및 조정
∙ 연계성 확보 방안
∙ 선별적 계획 수립
∙ 계획 내용, 목표 연도, 범위 등 통일

▫ 유역관리에 기반을 둔 계획으로 
수립

⇒ ∙ 유역을 중심으로 한 계획 수립
∙ 수질관리를 위한 유역의 통합
∙ 유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역주민, 

유역환경청)
∙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

▫ 지자체의 행·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목표연도 중심의 이행 및 평가체계로 전환
∙ 사업집행까지 고려한 계획 수립

▫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재편 ⇒ ∙ 부처 및 부서 간 중복계획의 스크린 시스템 확보
∙ 유지관리 효율성을 목표로 계획수립
∙ 계획수립 비용 간 편차 조정 및 재검토
∙ 과학적인 자료수집 체계 확보
∙ 기초자료 공유 가능한 DB체계 확보
∙ 기술적 지침의 일관성 확보
∙ 법정계획의 검토 및 승인과정의 심의 절차 제도화

표 5-5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개선방안

3 2 계획 간 통합 방안

이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계획 간의 중복과 

상충이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질부

문, 이수부문, 치수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 간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3 2 1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으로 통합

1) 통합의 기본구조

이 안은 수질관련 법정계획의 중복과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물환

경관리계획의 중권역계획과 오염총량관리계획, 유역하수도계획, 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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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관리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는 위의 네 가지 계획을 기존의 중권역 범위에서 통합하여 유역

물환경관리계획(가칭)을 수립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대상 계

획은 실질적인 내용이 80% 이상 유사하고 상충문제가 있는 중권역 물환

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유역하수도계획, 물환경관리계획, 오

염총량관리계획의 하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계획이다. 

이 안은 물환경관리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이 하수도계획과 상충하여 지속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점오염원관리계획이 별도로 수

립되기보다 유역차원에서의 점오염원관리대책과 연계하여 목표수질달

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비점오염원관리계획

도 통합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수질관련 계획은 그림 5-7에 제시된 것처럼 산발적인 구조였으

나 중권역 단위에서의 유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체제로 전환시킬 경우 

간소화됨을 알 수 있다.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계획은 유역물환경관

리계획과 기준연도를 일치시키고 내용도 연차별 할당에 중점을 준 단순 

시행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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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수질 관련 법정계획 통합방안：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 

2) 세부 추진 방안

2 1) 공간적 범위

물관리기본계획은 24개의 중권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오염총량관리계

획의 기준 유역인 총량단위 유역은 총 49개이다. 유역하수도계획의 기

준인 하수도 통합관리권역은 한강수계를 9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총량단위 유역은 경안천이 경안A와 경안B로 구분되어 있듯이 너무 세

분화되어 있다. 또한 하수도 통합관리권역은 범위가 너무 커 하천의 특

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물환경관리계획의 중권역 정도의 

크기가 타당하나 중권역 역시 규모가 큰 편이므로 총량단위 유역, 기존

의 유역협의체 활동 등을 고려하여 약간 축소·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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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역 유역수 유역명

물관리
기본계획

중권역 24 평화의댐, 춘천댐, 인북천,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홍천강, 임진강상류, 한탄강, 임진강하류, 남한강상류, 
평창강, 충주댐, 달천, 충주댐하류, 섬강, 남한강하류, 
경안천,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한강하류, 고미탄천, 
금강산댐

오염총량관리
계획

총량단위유역 49 한강J, 임진B, 문산A, 한탄B,신천A, 영평A, 한탄A, 
임진A, 곡릉A, 굴포A, 한강I, 안양A, 한강H, 중랑A, 
탄천A, 왕숙A, 한강G, 한강F, 경안B, 경안A, 조종A, 
북한D, 홍천A, 가평A, 북한C, 소양B, 소양A, 인북A, 
북한B, 북한A, 흑천A, 한강E, 복하A, 양화A, 청미A, 
섬강B, 섬강A, 한강D, 달천B, 달천A, 한강C, 제천A, 
한강B, 옥동A, 한강A, 평창A, 주천A, 오대A, 골지A

유역
하수도계획

하수도통합
관리권역

7 북한강상류, 북한강하류, 임진강, 남한강상류, 
남한강하류, 팔당댐상류, 한강 본류

주) 한강수계에 대해서만 구분

표 5-6 계획별 유역구분

2 2) 시간적 범위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유역하수도계획의 목표연도 불일

치로 인한 혼란은 유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다. 

목표연도는 타 계획에서처럼 2020년 혹은 2030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계획기간은 10년 기준이 타당하다. 

2 3) 내용적 범위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오염원관리, 삭감대책, 유역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 계획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물관련 계획과 차별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유역물환경관리계획」의 기본 틀로 하는 

것이 좋다. 

유역물환경관리계획에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과 방류수 수질, 통합운

영 방안 등 유역하수도계획의 내용을 포함시켜 시·군·구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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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획일적으로 유역물환경관리계획 수립을 강제하기보다 실

제로 문제가 있거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 계획을 수립

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분 내용적 범위 비고

유역물환경
관리계획

수질조사
오염원조사
장래 오염원 추이 예측
수질모형 구축
목표수질 설정
오염삭감대책
하수처리장 통합 건설 및 운영방안
수생태관리 대책

• 문제되는 유역 및 지역에서 원하는 유역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유역의 특성에 따라 하수처리장이나 
수생태관리 등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표 5-7 유역물환경관리계획의 내용적 범위

2 4) 기술적 고려사항

기존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지침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이행평가 

역시 BOD, TP, 단위유역, 점·비점오염할당량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지방정부에서 완벽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초기에는 BOD 할당량을 행정구역과 총량단위유역에서만 준수하면 되

었으나 현재의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의하면 최소한 4배 이상 할당

량 준수 조건이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술지침을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택적

으로 적용하거나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하며 이행평가 방식의 

대폭개선도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많은 할당부하량보다 수질평가를 강

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질관련 계획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수처리시설 용량과 방류수 수질에 

다른 총량담당과 하수도담당의 갈등인데 유역물환경관리계획에서 하나

의 지침을 만들어 갈등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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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계획수립 예산의 효율적 집행

유역물환경관리계획이 기존 수질관련 계획을 대체할 경우 적은 예산으

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 남부에 위

치한 진위천 및 안성천 수계에 대해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수질관련 계

획수립 예산은 표 5-8에  제시되어 있다. 

구분 용역비 (천원) 대상지역 비고

진위천 총량계획 750,000 진위천 수계 기본계획+시행계획

안성천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1,000,000 안성천 유역(진위천 포함), 
시화호 유역

한강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400,000 안성천, 시화호, 한강서해 등 
7개 중권역

수원시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370,000 수원시 전역 기본계획+시행계획

계 2,520,000

표 5-8 수질관련 계획 수립 용역비용

 

진위천 오염총량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중권역 물환경계획, 비점오

염원계획 수립에 소요된 비용은 25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계획의 공간

적 범위가 다른 점을 감안해도 비용은 15억~20억원 정도로 「유역물환

경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분산되어 수립된 기존의 계획들을 충실하게 포

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계획 간의 중복이나 상충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3 2 2 물수급기본계획(가칭)으로 통합

이 안은 현행 물재이용·물수요·수도정비 등의 이수 관련 법정계획을 다

음 그림 5-8과 같이 물수급 법정계획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관련전문가 설문조사 143

그림 5-8 이수 관련 법정계획 통합방안: 물수급기본계획(가칭)

전국물수급종합계획(가칭)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물

수급 현황에 기초하고 향후 물재이용과 물수요관리를 고려하여 국가차

원의 물수요 및 물공급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 성격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수립주체이다.

또한 이 계획은 전국물수급종합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며 특·광역시·

도 차원의 도시계획 및 비전을 기반으로 물재이용량과 물수요관리 절감

량 등의 행정목표를 고려한 용수수요량 산정과 용수수요량 대응을 위한 

상수도시설용량계획, 물재이용시설용량계획 등을 포함하는 행정계획 

성격의 통합기본계획으로서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계획은 특·광역시의 물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필요한 상수도시설용량 

및 물재이용시설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시설 신·증설 등의 확장 및 

개량계획과 유지관리계획 등 기술용역에 가까운 통합시행계획으로 특·

광역시에서는 특·광역시장이 수립하여 구청장·군수가 시행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수립·시행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전국수도종합계획, 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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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리종합계획,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물 재이

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

계획, 물수요관리시행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이들 물재이용·물수요·수도정비 등의 이수 관련 법정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간 위계 혼선과 수립내용의 중복 및 연계 미흡 문

제 등이 발생하여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기한 바와 같이 이들 계획을 물수급 계

획으로 통합하고 행정계획 성격의 기본계획과 기술용역 성격의 시행계

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이다.

현재 환경부의 물재이용·물수요·수도정비 등의 이수 관련 계획수립 담

당조직을 살펴보면 물환경정책국의 생활하수과와 수도정책과가 각각 

물 재이용 관련 계획과 물수요 및 수도정비 관련 계획을 담당하고 있으

며 상하수도정책관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물수급종합계획을 환경부가 수립할 때 현행 조직구조에서

도 상하수도정책관의 총괄하에 구성된 물수급계획TF가 전국물수급종

합계획을 수립하고 특·광역시·도의 물수급기본계획 승인검토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자체는 하수과, 상수도사업본부 등의 분리된 조직에서 각각의 계

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전국물수급종합계획이나 물수급기본

계획은 하나의 과에서 담당할 성격이 아니므로 굳이 세분화·전문화된 

현재의 국·과 체계를 재편하지 않고도 물수급계획 수립 시에 TF구성을 

의무화하는 환경부 지침만으로도 성공적인 통합계획 수립이 충분히 가

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도에서는 전체 도의 여건을 고려한 물재이용기본계획이나 수도정

비기본계획에 대한 행정수요가 존재하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법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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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는 이를 수립할 수 없으며 다만 ｢수도법｣에 따라 물 수요 관리종

합계획만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에서는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과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과 관련된 시행계획만 특별시장, 광

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여

건상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이나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도 포함하여 특·광역시장이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시에 시행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특·광역시의 구청장·군수에게 시행하달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물수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이수 관련 법

정계획을 통합할 때에는 물수급기본계획은 특·광역시의 경우 특·광역

시장이, 도의 경우 도지사가 수립하되 시행계획인 물수급시행계획은 도

의 경우에만 각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특·광역시의 경우 특·광역시장이 

기본계획에 기반을 두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물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시에서는 이전 물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물

수급시행계획 수립현황 및 이행평가를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2 3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칭)으로 통합

이 연구는 수자원관리 전 분야를 다루기보다 물환경과 관련이 깊은 하천 

치수 분야의 법정계획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현행 수자원계획은 물환

경 관련 환경부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계획의 상하관계 등 위계와 계획 

간 연계 등이 불분명하고 계획 간의 중복이 존재한다. 게다가 유역단위

와 행정구역 경계 간의 혼재, 중복 등도 상존한다.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146

이 중 치수 분야에서 중복과 혼선 문제는 유역별로 선별해 수립토록 되

어 있는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별로 수립해야 하는 하천기본계획의 

대상지역이 겹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두 계획 모두 하천의 홍수량 할

당이 주가 되는 치수계획인데, 전국 12개 하천 유역에 대해서만 수립토

록 되어 있고 유역별종합치수계획의 연차별 치수사업 시행계획이 중권

역별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법정계획의 역할이 혼선

을 야기한다. 이와 달리 하천기본계획은 117개 중권역 단위로 권역별로 

홍수방어는 물론 하천환경까지 감안해 수립토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

별히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환경의 비법정계획과 차별성이나 연계가 뚜

렷하지 않아 상호 중복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하천은 하천치

수계획 외에 하수도계통의 물관리와 연동된 침수피해가 일어나면서 배

수시설 등 침수관리 문제가 연동되어야 하나 적절한 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토교통부 수

자원정책관실과 협의하여 제시한 ‘국내 수자원계획 체계의 개선방향’
12

의 대안은 앞으로 치수분야 문제 해결의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이 안은 우선 기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국내 수자원 전반에 걸친 선언

적 전략계획이라는 위상으로 최상위 계획으로 자리하게 하고 그 하위에 

하천권역별로 유역종합수자원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방

안이다. 이러한 기본 골격에는 동의하지만 유역종합수자원계획을 12대 

하천권역별로 수립하기보다 필요한 권역에서 선별적으로 수립토록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천환경관리 부문은 물환경관리계획과 중복

이 없도록 상호 연계 검토와 차별화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하천기본계

획도 치수기능 위주의 계획임을 명시하고 하천의 수질과 생태 등 하천환

경분야는 물환경관리계획에서 상호 연계 검토 및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 예산 등 제약

12 물과 미래, 2013, 학술/기술기사, 46(2): 50-63.



관련전문가 설문조사 147

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하천시행계획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은 필요한 하천에 대해 우선, 차별적으로만 시행토록 하고 10년 단위

의 일률적 의무 수립은 폐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풍수해

저감대책 등이 하수도계획과 연계되어 도시하천의 침수, 재해 대책으로 

연동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수자원체계 개선방

안에서의 수자원계획 간 위계와 계획별로 담아야 할 내용은 표 5-9를 참

조해 볼 수 있으나 수립 주기, 대상, 세부 내용 등에는 향후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과 지역현장 여건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수자원장기전략
(Strategic Plan)

유역종합치수계획
(Master Plan)

하천기본계획
(Action Plan)

수립주기 ㆍ20년 ㆍ10년 ㆍ10년

공간적 범위 ㆍ전 국토 ㆍ12대 하천권역별 ㆍ117개 중권역별

수
립
대
상

이수관리 ㆍ수자원정책·법령·관리
원칙

ㆍ수자원현황과 과제

ㆍ이수·치수·하천환경 
관리 전략

ㆍ수자원조사 및 연구 개발

ㆍ국가 주요 수자원전략

ㆍ수자원의 미래과제 
대응전략

ㆍ12대 하천권역별 이수관리 
MP 작성 (물수지 분석: 권역 
간 물이동 고려)

ㆍ실 사용량에 기초한 하천별 
물수지 분석

치수
관리

유역
치수

ㆍ각종 치수관련 검토를 통한 
12대 하천 권역별 치수관리 
MP 작성

ㆍ중권역별(12대 하천본류 
포함) 홍수량 산정 및 
홍수방어계획 수립

도시
배수

ㆍ12대 하천권역별 
도시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및 
기본방향 설정

ㆍ도시하천유역종합치수 계획 
수립(선정된 하천)

하천환경관리 ㆍ12대 하천권역별 하천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및 기본방향 
설정

ㆍ하천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선정된 하천)

하천유지관리 - ㆍ주요 구조물 유지관리방안 
제시

주: 12대 하천군역 :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안성천, 삽교천, 만경강, 동진강, 

형산강, 태화강, 탐진강

자료: 윤용남 외 5인, 2013, “국내 수자원계획 체계의 개선방향”, 한국수자원학회지

표 5-9 핵심 수자원계획 간 위계와 계획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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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치수관련 법정계획의 통합방안

자료: 윤용남 외 5인, 2013, “국내 수자원계획 체계의 개선방향”, 한국수자원학회지

3 3 계획 수립 과정의 개선 방안

관련 계획 간의 통합방안과 함께 계획 수립 시 문제가 되었던 기초자료

의 부실 및 공조체제 미흡,  계획의 승인 및 시행과정의 문제점도 개선되

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물관련 자료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추세이

다. 측정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대부분 공개되고 있으나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측정 자료의 공조

체제는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계획 수립 시 기존의 측정망을 활용하면 

되는데 별도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공조체제 미흡의 원인 중 하나는 

유역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환경부 내에서도 계획별 유역도가 다르고, 

국토교통부 역시 필요에 따라 유역도를 만들고 있다. 국가 수자원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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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단일화된 유역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물관련 계획의 승인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반면, 승인

을 받더라도 타 계획과의 상충으로 인해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

다. 이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법 적용 기조 때문이다. 

물관련 계획 승인 시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타 계획과의 공조를 중시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물관련 계획 승인 요청 시 어렵게 승인을 받더라도 곧 변

경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련 계획 수립이라는 프

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기본적인 물관련 시설이 

확충된 상황에서 현장인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정계획 중에서 지방정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강제수립을 규

정하기보다 권고수립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일몰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시설확충보다 유지관리를 통한 질적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

할 시점이다. 중앙정부도 유사한 물관리 계획을 다량 생산하는 것보다 

유역단위에서의 일을 창출해 내고, 통일된 유역도를 만들며, 유용한 자

료를 생산해 내는 것이 물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방정

부와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3 4 미래지향적인 통합방안

우리나라의 물 관리체계가 부처 및 부서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물관리 정

책과 업무는 중복투자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현안문제에 신속하

게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구조이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물관리 관련 업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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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수자원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모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중앙

기관이 이·치수 대책의 수립, 진행 및 수질과 하천환경 모두를 담당하는 

물관련 조직체계의 통합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독립적

인 물관리 조정기구, 즉 ‘수자원부(가칭)’나 ‘물관리부(가칭)’를 신설하

여 전반적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계획측면에서는 2005년부터 논의되었던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

하고 물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관련 최상

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하고, 하위 계획으로는 

“통합유역물관리계획(가칭)”을 수립하여 유역별로 통합관리를 지향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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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은 90년대 이후 이·치수, 환경 등 분야별 내용이 

추가되면서 23개 법정계획과 관련 이행계획으로까지 분화되었다. 중앙

정부가 법정계획 1개를 추가함에 따라 관련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적

인 조사와 관련 계획간 연계 검토, 하위 시행 및 이행계획 등은 부가적으

로 추가되었다. 물 분야는 관련 부처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외에 안전

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까지 관여하고 있어 다원화되어 있

으나 실제 내용 측면에서는 하천의 이·치수 환경의 3가지 분야가 대부분

을 차지한다. 물의 흐름과 인간의 수요에 따라 저수지, 댐, 상하수도 등 

이용 목적에 따라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환경 관

리 제도는 인간 중심의 부가 기능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다양한 법

정계획이 존재하고 있고 물의 본래 흐름인 하천 관리 문제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특히 먹는 물이나 재해, 안전과 연계된 이·치수 문제는 재정

적 투자와 관심도 많았으나 수질, 하천환경 등은 상대적인 열세에 있다.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안전행정부는 각기 부처 차원의 물 

관리 법정계획들을 주관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계획 간 상충 중복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들 법정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계획의 개수 자체가 너무 많고 

계획 간에 중복 난립이 현행 제도상에 존재한다. 또한 이들 계획들은 유

역단위로 수립되는 듯하나 대부분 행정구역 경계로 계획의 기조와 내

용, 시행방식들이 단절,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하천, 수계, 유역 개념을 

토대로 하지 못한다. 기존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국가 및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와 물 관리 외의 재정수요처에 우선순위가 밀리게 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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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효율성과 일관성 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의 물 관리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재편될 필요

가 있다.

이 연구는 5장에서 제시한 4가지 기본방향을 근간으로 물환경 관련 법

정계획의 개선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기존의 부분적이고 분야별 제도 개

선 요구를 통합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한다. 제시한 세부

방향이나 방안은 연구진의 현황 파악과 검토 내용을 종합한 결과로 향후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은 물론 실무자들의 제도 개선 논의 시발점이 되었

으면 한다.

그림 6-1 물환경법정계획의 제도적 개선방향

2 정책 제언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계획을 수립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와 전문가

들은 계획의 중복성과 부담에 대한 공감 정도가 매우 높았다. 계획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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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성에 대한 대안으로 설문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관련 법정계획의 통·폐

합에 공감하였고 통·폐합 과정 자체가 실현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5개 시·도연 연구진의 각종 물관련계획 참여 경험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물관련 법정계획을 수질부문은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 

이수부문은 물수급기본계획(가칭), 치수부문은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

칭)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물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문제

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1 유역물환경관리계획(가칭)

유역물환경관리계획은 기존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유역하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다. 유역물환경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에 문제되었던 목표연도 및 목표수질의 불

일치, 주요 오염물질 삭감수단인 하수처리시설 용량에 따른 부서 간 갈

등, 무한반복되는 계획의 변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비점오염원관리계획도 유역물환경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점오염원 

관리 및 수질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유역물환경관리계획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서로 상충된 기술지침을 정

비하고 자료수집, 타 계획과의 연계, 지역여건 등 현실을 고려한 수준으

로 내용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도의 원활한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유역물환경관리계획 추진 시 환

경부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계획의 축소보다 유역물환경관리계획의 내용

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계획을 새로 만들어 순차적으로 계획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2 물수급기본계획(가칭)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분화된 물수요관리계획, 물재이용계획 등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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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본계획으로 다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물재이용·물수요·

수도정비 등의 이수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간 위계 혼선과 수

립내용의 중복 및 연계 미흡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

어 분리된 계획이 오히려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기한 바와 같이 물수

급 계획으로 통합하고 행정계획 성격의 기본계획과 기술용역 성격의 시

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3 유역종합수자원계획(가칭)

수자원계획은 물환경 관련 환경부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계획의 상하관

계 등 위계와 계획 간 연계 등이 불분명하고 계획 간의 중복이 존재한다. 

게다가 유역단위와 행정구역 경계 간의 혼재, 중복 등도 상존한다.

 유역종합수자원계획은 댐종합장기계획, 국가지하수종합계획, 수도정비

계획 등의 내용을 폭넓게 다루어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대체하고 수자원장

기종합계획의 실질적 실행계획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2 4 계획수립 과정의 개선 방안  

전반적으로 물관련 계획의 승인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반면, 승인

을 받더라도 타 계획과의 상충으로 인해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원인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법 적용 기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련 계획 수립이라는 프

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유사한 물관리 계획을 다량 생산하

는 것보다 유역단위에서의 일을 창출해 내고, 통일된 유역도를 만들며, 

유용한 자료를 생산해 내는 것이 물관리를 통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

고 지방정부와 상생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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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미래지향적인 통합방안   

전 세계적으로 79%가 통합수자원관리(IWRM)를 했거나 예정인 데 비

해,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중앙정부의 분산된 물 관리체

계 때문에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예산의 중앙 독점, 

법체계 한계 등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는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물관련 정책의 변화, 시간이 갈수

록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뭄·홍수, 수자원 관련 지역 간의 갈등 문제 등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 통합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물 관리 조정기구, 즉 ‘수자원부

(가칭)’나 ‘물관리부(가칭)’를 신설하여 전반적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종

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05년부터 논

의되었던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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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iverlove.or.kr/ 한국하천협회

http://www.wamis.go.kr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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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구분 내용

계획기조

∘ 수자원 수요 및 공급 예측을 통한 국가의 종합물관리 및 이용계획
∘ 안정적 물 공급과 홍수재해의 최소화 실현으로 안전한 국토기반 실현계획
 - 수자원과 관련된 국가의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이행하는 계획
 -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용과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
∘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계획
 - 기후변화 불확실성에 대비한 종합 물관리 대응계획

관련법  하천법 제23조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계획수립자  국토교통부 장관

계획체계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계획기간 2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구분 내용

계획기조

∘ 하천유역의 수자원개발 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 개선, 홍수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한강, 안성천, 삽교천,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 낙동강, 
태화강, 형산강이 수립 대상(영 20조 1항)

 - 하천유역의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
 - 이 치수, 하천관련 계획을 대유역단위로 조합하여 계획
∘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
 -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 검토
 -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후 필요시 변경
 - 개정 하천법으로 하천정비계획 -> 하천기본계획 개정
∘ 절차
 - 지역주민 의견반영(유역관리협의회) -> 관계행정기관 협의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자문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고시 -> 자치구 송부 및 일반인 열람 조치

관련법 하천법 제24조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계획수립자 국토교통부장관

계획체계
∘ 유역종합치수계획
 - 계획기간 1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

유역종합치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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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계획기조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련 최상위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 제시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을 위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사업 세부 추진계획
∘ 수도정비기본계획
    - 자연조건, 사회적 특성 , 급수량 산정 등의 기초조사
   -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용수공급방안 수립
   - 시설개량, 수원 및 정수시설의 안정화 구축 계획
   - 대체수원 및 상수도 수질관리 계획 등

관련법 수도법 제4조, 제5조

담당부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계획수립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환경부장관)

계획체계

∘  수도정비기본계획
   - 계획기간 1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전국수도종합계획
   - 환경부장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0년마다 수립

수도정비기본계획(전국수도종합계획)

구분 내용

계획기조

∘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국가기본방침
 - 향후 10년간 국가 물 재이용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
 - 물의 재이용을 촉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및 비전 제시
 - 장래 물 재이용 목표 및 단계적 추진방안 수립과 지원정책 개발
 - 관련기술의 국내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 물 재이용 기본계획
 -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관련법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담당부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체계
∘ 물재이용기본계획
 - 계획기간 1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
∘ 물재이용관리계획

물재이용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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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계획기조
∘ “4대강물관리종합대책” 등 그간의 물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10년(대권역), 5년(중권역, 소권역)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정책의 청사진”
∘ 물환경 관리,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최상위 계획

관련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담당부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체계

∘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 환경부장관, 계획기간 10년
∘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 환경청장(유역·지방), 계획기간 5년
∘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계획기간 5년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물환경관리기본계획)

구분 내용

계획기조
∘ “4대강물관리종합대책” 등 그간의 물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10년(대권역), 5년(중권역, 소권역)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정책의 청사진”
∘ 물환경 관리,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최상위 계획

관련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담당부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계획수립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계획체계

∘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 환경부장관, 계획기간 10년
∘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 환경청장(유역·지방), 계획기간 5년
∘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 시장·군수·구청장, 계획기간 5년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물환경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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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계획기조

∘ 수계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삭감계획

관련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4

담당부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유역총량과

계획수립자 시·도지사 

계획체계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 시·도지사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 시장, 군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구분 내용

계획기조

∘ 비점오염원의 유출로 안하여 하천, 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 비점오염원관리대책(환경부장관, 관리지역 지정·고시)
 - 관리목표, 관리대상물질, 발생량 및 예방/저감 방안
∘ 시행계획(시·도지사)
 - 개발현황 및 계획, 오염물질 발생현황 및 장래예측
 - 환경친화적 개발,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 이행평가보고서(시·도지사)
 -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예산 지원
 -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관련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6조

담당부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계획수립자 시·도지사

계획체계

∘ 비점오염원관리대책
 - 환경부장관
∘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 시·도지사

비점오염원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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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계획기조

∘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

∘ 국가하수도종합계획(환경부장관, 10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유역환경청장, 20년)
 - 수질관리 목표 포함
∘ 하수도정비대책(시장·군수)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장·군수, 20년-5년마다 타당성검토)
 - 하수도 관련 상위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 댐건설기본계획 및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

관련법 하수도법 제4조

담당부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계획수립자 환경부장관

계획체계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환경부장관, 계획기간 1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계획기간 2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계획기간 2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구분 내용

계획기조

∘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

∘ 국가하수도종합계획(환경부장관, 10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유역환경청장, 20년)
 - 수질관리 목표 포함
∘ 하수도정비대책(시장·군수)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시장·군수, 20년-5년마다 타당성검토)
 - 하수도 관련 상위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수립
 - 도시·군기본계획, 댐건설기본계획 및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

관련법 하수도법 제4조

담당부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계획수립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계획체계

∘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환경부장관, 계획기간 1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계획기간 2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계획기간 2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

유역하수도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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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계획기조

∘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 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 대용량 지하수원, 수변지역 지하수 개발, 강변여과수 등 적극적 지하수개발에 중점
 -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한 사전 오염예방, 오염 지하수 사후관리 대책
∘ 수자원으로서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지하수의 활용과 보전 계획
 - 지하수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계획
 - 지하수 수질 청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계획

관련법 지하수법 제6조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계획수립자 국토교통부장관

계획체계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계획기간 1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구분 내용

계획기조

∘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 전국 하천에 대해 중권역단위 실행계획
 - 계획 홍수량의 산정 및 치수계획 중심
 -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후 필요시 변경
 - 개정 하천법으로 하천정비계획 -> 하천기본계획 개정
 - 고시 후 관계서류 자치구 송부 및 일반인 열람 조치

관련법 하천법 제25조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계획수립자 하천관리청

계획체계
∘ 하천기본계획
 - 계획기간 10년(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하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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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계획기조

∘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별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

  ∘ 물 수요관리종합계획
   -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

관련법 수도법 제6조

담당부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계획수립자 시/도지사

계획체계
∘  물수요관리종합계획
   - 계획기간 5년

물수요관리종합계획

구분 내용

계획기조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수질오염 감소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지리적 환경과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연도별·구역별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 가축분뇨의 예상발생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담당부서 환경부 유역총량과

계획수립자 시·도지사

계획체계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계획기간 10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부록 169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5개 시·도연구원에서는 현재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을 통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소중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

하여 얻어진 자료는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만 사용되며, 통계법(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

니다. 

  귀하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 설문지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8. 

서울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조용모

김성우

이기영

송미영

전만식

배명순

(choym@si.re.kr)

(watershed@idi.re.kr)

(kylee@gri.kr)

(mysong@gri.kr)

(jms@rig.re.kr)

(mysoba@cri.re.kr)

문의처 : 경기개발연구원 조은희(031-250-3297, vipjeh@gri.kr)

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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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설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물관련 법정계획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리청 등 4곳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으로는 16개가 있으며, 관련 이행계획을 포함할 경우 총 25개입니다.

기    능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관리청

기본정책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재해예방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질관리/수
환경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책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의 
시행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물수요관리시행계획

하수도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하수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역지하수관리계획

물재이용 물재이용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다음” 버튼을 누르면 설문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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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서 말씀드린 법정계획 중 이름이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최소 3개 이상 선택해주세요.

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시행)

물환경관리계획(대·중·소권역)

비점오염원관리대책(시행)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

□

□

□

□

□

□

□

물 수요관리종합/시행계획

물재이용계획(기본/관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계획(종합/중기/시행)

지하수관리계획(기본/관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

□

□

□

□

□

□

2. 현재 물환경 법정계획의 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음 많음 적정 적음 매우 적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실제 물환경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번 ‘예’와 연동하여 3-1, 3-2 진행)

3-1.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 평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2.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법정계획이 업무수행에 있어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물환경 관련 계획들의 수립, 자문, 연구 등에 참여하면서 그 계획이 다른 계획과 중복된다고 생각한 적

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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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들이 각 계획 간 연계성 및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상수도계획과 물 수요계획, 하수도계획과 수질오염총량계획 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물환경 계획수립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 2, 3순위를 선택해주세요.

주요 문제점 1순위 2순위 3순위

물환경 관련 계획의 난립 (중복 및 과다 계획 시행) □ □ □

법정계획 간 상충 및 연계성 부족 □ □ □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집행으로 지방예산 부담 과다 □ □ □

하향식, 경직된 계획 기조로 지침의 실효성 저해 □ □ □

수립 및 승인 과정의 임의해석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 야기 □ □ □

계획의 복잡성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 실무자의 이해 부족 □ □ □

계획 수립만 하고 실질적 이행은 불가능한 체제 □ □ □

7. 물환경 계획의 체계를 정비하고, 수립된 계획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수립 체계 등 제도적 개선이

기술적 개선보다 우선

기존 제도하에서 

기술적 내용 정비가 우선
매우 
우선

우선 동등 우선
매우 
우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7번 ①~④와 연동하여)

7-1. 현행 물환경 계획의 제도적 문제점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순위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관련 법정계획의 통·폐합 □ □ □

관련 법령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연계 지침 등) □ □ □

지방예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지원방식 개선 □ □ □

수요에 맞는 계획수립 방식의 자율성, 지역성 강조 □ □ □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 □

계획수립과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 □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수립 가능한 계획 체계 마련 □ □ □

물관련 최상위 법인 기본법의 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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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⑥~⑨와 연동하여)

7-2. 현행 물환경 계획의 기술적 문제점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순위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행정구역 중심에서 유역단위로 점진적 전환 통합 □ □ □

부처 간, 계획 간 연계 지침 마련 □ □ □

유역단위계획의 유역경계 통일 □ □ □

계획별 목표연도 통일 □ □ □

중복된 기초자료의 공유 및 활용 유도 □ □ □

계획수립 대비 집행률에 따른 인센티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 □ □

8. 하수도계획과 물의 재이용,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 등 중복성을 가지는 계획들의 통·폐합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동의 일부 동의 반대 매우 반대

① ② ③ ④ ⑤

(8번 ①~③응답과 연동하여)

8-1.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 계획 중 통·폐합 등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계획들을 그룹으로 선

택하여 묶어 주십시오. 

한 그룹당 2개 이상 모아야 그룹이 완성됩니다. 최대 4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비점오염원관리대책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의 시행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물 수요관리종합계획

물 수요관리시행계획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물재이용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역지하수관리계획

〔그룹 1〕 〔그룹 2〕

〔그룹 4〕 〔그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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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재 물환경관리계획은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나뉘어 있고, 중권역의 경우 3년마다 중간평가, 1

년마다 이행평가를 해야 합니다. 계획 수립이 많아질수록 수립 주체에서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

렇게 많은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수립해야 할 계획들을 줄여야 한다.

② 지금 현재의 계획들이 적절하다.

③ 이행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계획을 더 늘려야 한다.

구  분 매 10년 매 5년 매 3년 매 1년

대권역 기본계획 수정계획 - -

중권역 - 중권역계획 중간평가(연동계획) 이행평가

소권역 - 소권역계획 - -

10. 물재이용 관련 계획은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등에서 중복하여 수립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재이용관련 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타당 타당 보통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11. 하천관련 계획 중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등은 내용이 중복되고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

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매우 반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은 유역단위로 수립되어야 과학적이나 대부분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되고 있고, 계획

마다 적용되는 유역단위도 다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유역단위 계획으로 점차 통합 체계화해야 한다.

② 행정구역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상호 연계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13. 비점오염저감계획은 시군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나,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의무화된 

법정계획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 부적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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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소속기관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학교, 연구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엔지니어링 업체)

시민사회단체

□

□

□

□

□

2. 귀하가 물관련 업무에 종사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15년 미만

15년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

□

□

□

□

3. 실제로 물관련 계획 수립 또는 자문에 몇 번 참여하

셨습니까?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

□

□

□

□

□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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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연번 법정계획명 수립주체
심의·승인
(협의 포함)

계획지표
(계획목표)

실현수단
(사업·정책)

비고
(지침 등)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배출부하량 
관리
(오염원 현황 및 예측
오염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삭감목표량 산정
할당부하량 산정
여유부하량 산정 등)　

삭감계획의 수립/이행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하수관거 정비
하수고도처리
마을하수도 신설 
축산폐수 공공처리 확대
산업폐수 종말처리 확대
비점저감(CSOs저감 등))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2010.10.29)　
　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시·도지사 
시장·군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3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대권역 계획)

환경부장관 　 　 　 　

4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중권역 계획)

환경청장 　 　 　 　

5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소권역 계획)

시장·군수·
구청장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 
물환경종합계획

6 비점오염원관리대책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정립을 위한 
기본방침
국토개발 등 각종 사업추진 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침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구축
각종 개발/정비 사업에 관한 법령, 
지침 규정 등 정비
도시, 농촌, 산림, 도로, 하천 
등에서의 비점 오염물질 발생
예방 및 하천유입 저감방안 추진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2004.3)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계획지표 및 실현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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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정계획명 수립주체
심의·승인
(협의 포함)

계획지표
(계획목표)

실현수단
(사업·정책)

비고
(지침 등)

7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의 
시행계획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삭감부하량

생태면적
빗물이용시설
침투시설
여과시설
저류시설

관리지침: 2012.9
관련 계획과 통합 
검토 필요

8 국가하수도종합계획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보급률(농/어촌지역)
유입수질 달성률
상습침수구역 감소율
하수찌꺼기 재활용률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유역하수도계획 수립률　

하수관거정비
(합류식 하수관거 성능개선,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정비,
하수관거 정비제도 개선)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개인하수도 관리 강화,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선진화,
하수도시설에 의한 빗물관리 강화,
물순환 이용체계 구축)

cf.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9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환경청장 　 　 　 　

1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도지사 
시장·군수

환경부장관
하수처리인구
하수도보급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목표

하수관거계획 관련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관련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관련 사업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처분계획 
관련사업
분뇨처리시설 계획 관련사업

수립지침: 
2011.11
관련 계획과 통합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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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정계획명 수립주체
심의·승인
(협의 포함)

계획지표
(계획목표)

실현수단
(사업·정책)

비고
(지침 등)

11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분뇨(수세화율, 처리율, 재활용률, 
정화조청소율 등), 축산폐수(수집·운반율, 
처리율, 재활용률 등), 슬러지처리율, 
처리시설설치율(공공처리시설, 개별시설), 
처리시설개선율, 재원확보 및 투자율 등
정화조 청소업체수, 분뇨처리장의 용량 등
오염부하량(발생량, 유입부하량, 삭감량) 등

재활용 등 자원화
공공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수립지침: 
2003.8
가축분뇨 
공공처리 
하수처리장 연계 
등 검토 필요

12 물재이용기본계획 환경부장관 　

빗물이용목표량(48.6백만톤/년)
중수도목표량(489백만톤/년)
하수처리수 총 재이용 목표(1,977백만톤/년, 
31.1%)
폐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20백만톤/년)
물 재이용 총 목표(2,535백만톤/년)

물 재이용 관리체제 강화
물 재이용 시설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물 재이용 산업육성과 기술개발
물 재이용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계획 2011.9 
(2011~2020) 

13 물재이용관리계획
시·도지사 
시장·군수

환경부장관

빗물이용목표량(톤/년)
중수도목표량(톤/년)
하수처리수 총 재이용 목표(톤/년, %)
폐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량(톤/년)
물 재이용 총 목표(톤/년)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중수도 설치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물 재이용 교육 및 홍보

수립지침: 
2011.10
일반도지사 제외

14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물 공급 전망
물 수요 전망
물 수급 전망(권역별)

치수 종합계획
하천환경 종합계획
수자원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수자원 미래과제 대응 전략 수립

계획: 2011.12

15 유역종합치수계획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
위원회

　
연차별 사업 계획
유역협의회 구성 계획

계획: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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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정계획명 수립주체
심의·승인
(협의 포함)

계획지표
(계획목표)

실현수단
(사업·정책)

비고
(지침 등)

16 하천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하천관리
위원회

종합정비 기본방향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하천의 지구별 관리계획
하도계획
하천시설물 계획
치수경제성 분석
수환경 보전계획
환경영향 검토
고수부지 및 폐천부지활용방안

수립지침: 
2008.12

17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관리청(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도지사
하천현황
(용수이용현황/수문량/수질현황
하천생태계/문화재)
수문분석
(강우량, 홍수량, 갈수량 및 물수지/유사량 및 
안전하상유지)
재해예방, 수질 및 환경개선
(치수 : 계획홍수량, 하도, 계획하폭, 제방고, 
계획홍수위,
오염원 및 장래오염예측)

제방계획
호안계획
기존시설물 능력검토
주요공사계획
(유지보수계획 등)
고수부지 조성 및 여가공간 확보

이종설
(국립방재
연구소) 
　
　

18 소하천정비중기계획
관리청(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19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관리청(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0 전국수도종합계획 환경부장관 　

장래인구
상수도보급률
1인1일급수량
1인1일유수량
계획유수율
상수도시설용량　

상수원 확보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
물 수요 관리
수도사업 운영 효율화
수도시설 수질관리

　

21 수도정비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환경부장관
(일반수도) 
국토교통부
장관
(공업용수도)

계획급수인구
 계획급수량 원단위
 용수수요량
 용수수급전망 및 확장용량계획

시설확충
시설개량
상수도 수질관리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수도시설 정보화
상수도 수요관리 사업
상수도시설 안정화

수립지침: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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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정계획명 수립주체
심의·승인
(협의 포함)

계획지표
(계획목표)

실현수단
(사업·정책)

비고
(지침 등)

22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실적지표(유수율, 누수율, 무수율 목표)
사업지표(추진계획의 사업계획)

누수량 저감 계획
유수수량 증대계획
중수도 보급계획
절수설비 보급계획
빗물이용시설 설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수도요금 체계 확립
수도사업 광역화 계획
기타: 지하철 용출수 이용 계획 등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 계획

수립지침:  
2010.8
물재이용관리계
획과 일부 중복

23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24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수함양률
지하수개발가능량
지하수 이용량
지하수 시설수
지하수 수질 및 수위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등

지하수의 지속적인 조사/관측 및 체계적 이용
(지하수 기초정보 인프라,
공공성/안전성이 확보된 지하수 개발/이용)
지하수의 보전/관리
(지하수시설 종합관리 체계 구축,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먹는샘물 및 온천 강화)
지하수 관리기반 강화
(통합 지하수 정보관리 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 지하수 인식 제고)　

국토교통부
(2007.12)
관보 게재　
2012년에 
수립된 제3차 
자료 확보 필요

25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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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계획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일반현황

유역의 일반현황

분야별 조사 분야별 조사

부착조류

유역의 자연현황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유역의 사회, 문화적 현황 어류

：
：
：

：
：
：

서식 및 수변환경

하천의 
환경현황

유역의 오염원 현황

분야별 평가 분야별 평가

부착조류 영양염지수 평가

하천 동ㆍ식물 분포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청정생물지수 평가

하천오염실태(수질, 저질, 공간) 어류 생물지수 평가

혐오시설, 수질사고 현황 서식 및 수변환경 평가

수변환경조사
이화학적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분석

※ 진한색 글자 : 중복항목.

계획 간 중복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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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한강수계 중권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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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단위유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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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통합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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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Measurements of Legally Mandated Water Plans in Korea

Yong-Mo ChoㆍKi-Young LeeㆍMi-Young SongㆍSungWoo Kimㆍ

Man-Sig JunㆍMyoung-Soon Bae

Elevation of quality of life in Korea led to changes in demand and perception of 

safe and clean water, which has been materialized by 23 legally mandated wa-

terplans and their implementation plans. This development caused overlapping 

and contradiction between various work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legally mandated water 

plans and suggest rational ways to improve those plans.

The main problem in legally mandated water plans is overlapping and contra-

diction among them, due to lack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Ministries or 

even within a single Ministry.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that expansions 

of official’s work area led to uncontrolled proliferation of related plans and es-

tablishment of unimplementable plans.

Also, through surveys targeting experts in the related fields, the author analyzed 

the current problems of legally mandated water plans, and the future direction 

for their improvement.

Rational ways for improvement can be suggested as below:

(1) Consolidation into the the basin water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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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idate plans with high degree of overlapping among the legally mandated 

plans in the water pollution section: th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Medium Influence Areas, the Total Maximum Daily Load Plan, the Sewage 

Plan of Drainage Areas and the Non-point Pollution Source Plan, etc.

(2) Consolidation into the Basic Plan for Water Demand and Supply

Consolidate the Water Recycling Plan, the Water Demand Management Plan and 

the Water System Maintenance Plan into the Basic Plan for Water Demand and 

Supply.

(3) Consolidation into the Comprehensive Plan for Utilization of Water 

Resources in Drainage Areas 

Consolidate the Comprehensive Water Resources Plan of in Drainage Areas and 

the River Maintenance Plan into the Comprehensive Plan for Utilization of Water 

Resources in Drainag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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